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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지난 10년간(1989∼1998) 총 538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이를 위해

GNP의 7.2%에 달하는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주택보급률은

98년 현재 92.4%에 달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단위가 아닌 거주단위로 볼

때는 서울등 대도시에서도 100%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주택문

제가 해소된 것은 물론 아니다. 아직도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지역간, 계

층간, 점유형태간 주거소비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집을 짓다보니 주거환경정비 및 개선에 소홀하였고 고층, 고밀주거공간

에서의 고립되고 단절된 주거생활은 커뮤니티 형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계층간. 지역간, 점유형태간 주거소비의 격차가 아직도 큰 편이고 저소

득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도 적정량의 주거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국민의 주거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1세기에는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가구의 실질소득이 향상되어 중산

층의 폭이 커질 것이다. 이들은 고품질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바람직한 주거환경은 주택내부공간뿐만 아니라 동

네를 포함한 외부환경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고 특히 주민들의 공동체의

식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국민들의 주거의식이 빠르게 전환하고 있고

사회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주거정책의 기조를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로 정하고 구체적인 장단기 추진전략을 제시

하였다.

변화를 수용하면서 다가오는 미래사회의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주택부

문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을 투자의 대상

이 아니라 주거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주의 장소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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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장 중요한 단위로서 인식하도록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2000∼2020년간 약 770만호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어야 하고 2020년 주

택보급률은 약 106%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짓게 될

주택이나 주거단지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중저밀도 주택을 많

이 공급하여 거주밀도를 낮추고 단지조성을 다양화하고, 녹지비율을 높

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연출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주거단지도 살기좋

은 우리동네 를 만드는 취지에서 정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추진전략을

위해서 소비자, 기업, 정부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모두

의 노력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주택은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커뮤니티 의식을 느낄 수 있

는 곳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김정호 선

임연구위원과 천현숙 책임연구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1999年 12月 31 日

國 土 硏 究 院

院 長 李 廷 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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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주택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량공급정책으로 지난 10년간

총 583만호의 주택이 건설되었고 보급률은 85년 71.7%에서 98년 92.4%

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주택재고의 노후화, 옥외환경을 포함한 주거환경

정비대책의 소홀, 대량생산에 따른 고층, 고밀개말의 폐해 등으로 우리국

민들의 주거만족도는 97년 현재 2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10년간

현대적 설비를 갖춘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

도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데 이는 고층, 고밀주거에 대한 불만이 서서

히 표출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파트 거주자들 사이에

주거불만도가 높은 이유중의 하나는 커뮤니티 의식 이 부재하기 때문이

다. 또한 공동주택관리가 미흡하고 신규주택선호도가 높다보니 주거이동

빈도가 잦아지고, 기존 주택재고는 조기노후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1세기에는 산업구조가 선진화되고 실질소득의 향상으로 중산층의 폭

이 커질 것이다. 소득향상 및 문화적이고 정신적인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의 증가는 고품질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들의 주거의식도 거처로서의 기본수요에 만족하지 않고 주거의 안정성,

쾌적성, 편익성 등은 물론, 공동체의식과 전통, 문화, 환경을 동시에 추구

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의 기조를 살기좋은 우리동네 로 설정하였다. 그

리고 주거단지를 새로이 만들거나 기존 주거단지를 정비할 때 이 같은

정책기조가 반영되도록 구체적인 장단기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신규가구형성 및 주택멸실 등을 감안할 때 향후 20년간 약 770만호의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고 2020년 주택보급률은 약 106%가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다양한 주택을 공급하되 저밀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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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공급하여 거주밀도를 낮추어야 한다. 커뮤

니티 중심의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포함하도록 하

고 규모, 유형, 밀도 등에 있어 다양한 주택을 많이 짓는 동시에, 동네의

식을 느낄 수 있는 설계기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고층, 고밀아파트는 도심을 제외하고는 점차 줄여가야 한다. 새로운 설

계개념을 도입하여 건물의 배치와 단지조성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녹지

비율을 높여 보다 쾌적한 주거공간을 연출하고 주거단지내 친수공간, 실

개천, 비오톱 등을 조성해 생태보전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단지를 만들어

가야 한다.

아울러 기존주택과 주거단지도 살기좋은 우리동네 를 만든다는 취지에

서 점차 정비되어야 한다. 가능하면 기존의 커뮤니티를 보전하면서 개보수

활동을 통해 주택의 경제적 내구년한을 늘리고 각종 인프라 시설을 정비해

살기좋은 동네로 복원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기금을

마련하고 각 지역단위의 커뮤니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해야 한다.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중하위계층

의 불필요한 주거이동이 억제되어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커질 것이

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개보수가 불가능한 불량주택이 대규모로 밀집되

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정비차원에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살기좋은 우리동네 를 만들기 위해 소비자, 기업, 정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우선 소비자의 주거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주택을 자산보

다는 서비스개념으로 인식하고, 주거환경이라는 공동자산을 귀중하게 여

기며, 주거를 통해 전통문화와 환경을 복원하는 등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기업의 책임도 크다. 대량생산, 박리다매의 후진적 경영을 지양하고,

상품화전략을 통한 수익성 향상 등 가치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정부

의존적, 경기의존적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여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키워

야 한다.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고 설계 및 자재에 있어 규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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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고부가가치화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의 성능인증 또는 품

질보증 등을 기업 스스로 수용해 소비자만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러나 이런 변화를 직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것은 결국 정부정책이고 정책

변화는 제도로 구체화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구체적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1세기에 걸맞는 「국민주거향상을위한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대량생산을 위한 법이므로 21세기를 대비한

주거정책수단으로는 미흡하다. 모든 국민이 최저주거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에서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의 필

요성을 명시하고 하위법으로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을 만들어 기존

의 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조항, 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

법 등을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선 주거지표가 개발

되어야 하고 개선사업의 유형과 특성, 대상계층별 금융 및 세제지원 등

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미국의 지역사회개발법(Community

Development Act)나 영국의 근린지구개선법(Neighborhood Improvement

Act) 등을 참고하여 우리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중심이 되어 커뮤니티환경개선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법인, 또는 시민단체의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거지표는 단위주택은 물론 옥내외환경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만

들어야 한다. 최저기준과 유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정책지표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을 차등지원

하는 근거로 활용하도록 한다. 주거지표는 계획의 전반기에는 거치지표

(예: 밀도와 시설), 중반기에는 환경지표(예: 녹지공간비율), 후반기에는

문화지표(예: 문화공간유무 등)를 강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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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재고주택 및 기존 커뮤니티의 효율적 보전, 관리

전략을 수립,집행하고 주택재고상태 및 소외계층의 주거현황 등을 지속

적으로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재고

주택의 물리적 상태는 물론 거주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사회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체계적

인 공동주택관리를 통해 관리비를 줄이고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고, 특히

살기좋은 단지환경을 조성하는데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집을 지을 경우 단위주택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조성될 단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자연훼손을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주거지개발을 유도하며 특히 각종 주거시설의 규

모의 경제성을 고려해 단지의 적정규모화를 도모해야 한다. 건물의 배치

는 물론 단위주택의 규모, 유형에 있어 다양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

이다.

끝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범위는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규모인 하위 34.4 % 소득계층(95년

기준)까지 확대하고, 특히 경제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계층

이라 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까지 포함하도록 한다. 이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재고를 점차 늘려 2020년 총주택재고의 10%수준이 되도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주거수당 및 임대료보조제도를 도입

하여 저소득층도 시장참여를 통해 효율적인 주거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

원해야 한다. 또한 서민주거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불가능하

므로 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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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동향과 전망

1. 현황과 문제점

1) 보급률의 증가 및 양적문제 완화

98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92.4%(보통가구, 소유단위 주택재고기준)1)로

서 85년 71.7%, 90년 72.4 %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주택수를 소

유단위가 아닌 거주단위로 추정할 경우 보통가구기준 보급률은 98년 현

재 전국적으로 109.5%이며 서울지역도 107.8%에 달한다. 일반가구기준

주택보급률은 전국 93.9%, 서울이 92.2%(건교부, 1992)로서 양적 주택부

족문제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택재고는 90년 735.7만호에서 95년 957만호로 증가하였다(공가포

1) 주택보급률은 특정국가나 특정지역의 주택재고의 과부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주는 지

표로서 일반적으로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주택수는 소유권기준의 주택

수와 실질적인 거주단위의 주택수가 있고 가구수는 일반가구 및 보통가구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택보급률은 소유단위주택수와 보통가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택수와 가구수의 두 가지변수의 조합에 의해 4개의 보급률지표

가 계산될 수 있으며 ' 90, '95년의 보급률은 다음 표와 같다 .

소유단위주택/

보통가구

소유단위주택/

일반가구

거주단위주택/

보통가구

거주단위주택/

일반가구

1990 72.4 64.8 83.5 74.7
1995 86.0 73.8 104.2 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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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특히 전국의 주택재고 증가율에 비해 도시지역의 주택재고증가율이

훨씬 높으며 농촌지역의 주택재고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 1> 주택재고의 증가

(단위 : 천호, %)

구 분 80 85 90 95

전 국 5,319 6,104 (14.76) 7,160 (17.30) 9,204 (28.55)

시 부 2,468 3,349 (31.65) 4,646 (38.73) 6,563 (41.26)

군 부 2,851 2,755 (-3.37) 2,514 (-0.087) 2,641 (0.05)

주 : 군부에 읍,면 포함, 빈집 제외, ( )안은 5년전 대비 증감률

자료 : 통게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95년 현재 도시별 주택보급률은 대전은 90.3%인 반면 서울은 68.0%로

도시간 차이가 큰 실정이다. 90년과 비교해보면 5년간 광주, 대전 등은

20%이상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서울은 11.2%가 증가하여 대도시중 보급

률의 증가가 가장 낮다.

<표 1- 2> 도시별 주택보급률

(단위 : %)

구 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90 72.4 56.8 56.3 55.0 70.1 61.8 67.0

95 86 68.0 71.1 71.1 89.9 81.1 90.3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주택재고중 아파트의 비중은 90년 22.1%에서 95년 36.1%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48.1%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단독

주택은 90년 64.2%에서 95년 45.3%로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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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 주택유형별 비중 변화

구 분 1990 1995

주택유형 기존주택수 비율 기존주택수 비율

단독주택 4,726,933 64.2 4,337,105 45.3

아파트 1,628,117 22.1 3,454,508 36.1

연립주택 487,506 6.6 734,172 7.7

다세대주택 115,349 1.6 336,356 3.5

비거주용건물내주택 202,481 2.8 342,788 3.6

빈집수 196,901 2.7 365,466 3.8

합 계 7,357,287 100.0 9,570,305 1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년도

2) 열악한 주거환경

(1) 주택재고의 노후화

단독주택은 경과년수 5년미만인 주택은 21.8%에 불과하고 6∼15년 사

이가 23.6%, 16∼25년 사이가 21.4 %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이다. 이들 노

후화된 단독주택은 단독주택주거지의 주거환경악화요인이 되고 있다. 이

는 단독주택에 대한 관리대책이 미흡하였고 거주자의 입장에서 주택개

보수의 경제성이 없으므로 개보수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이다. 공공부문에 의한 주거환경개선노력은 불량주택지에만 집중되어

있어 불량주택보다 다소 양호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지역의 주거환경문

제는 거의 방치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80년대 이전에 건축된 저층아파트를 중심으로 조기노후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저층아파트들이 20년이 지나

면 재건축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수선계획에 입각한 공동주택의 계획

적인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액도

대규모수선을 하기에 미미한 실정이다.

고층아파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하향 주거이동(filter-d 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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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 지금보다 낮은 소득계층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현

재의 고층아파트들, 특히 소형평수의 고층아파트들은 슬럼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0년대 이후 건립된 고층아파트 및 최근에 건축되고

있는 초고층아파트들의 노후화가 진행될 경우 향후 심각한 사회경제적

내지는 도시문제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90부터 95년까지 5년간 멸실주택수는 132.6만호로 추정되며 이는 90

년 주택재고의 18.5%로서 연평균 3.7%에 해당하는 양이다. 전년도 주택

재고대비 멸실률은 96년 1.80%, 97년 1.76%, 98년 1.74%로 추정된다(건

설교통부, 1999)

이러한 공동주택의 조기노후화 및 높은 멸실률의 원인은 첫째, 주택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관리효율성을 경시하고 있고 둘째, 분양가규제로

인해 획일적인 중저가주택이 양산되어 왔다는 점 셋째, 무리한 재건축

및 잦은 주거이동과 신규주택선호도가 높다는 점 넷째, 소비자들도 주택

의 이용가치보다 교환가치를 중시하여 주택의 유지관리를 소홀히하였다

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주거를 거주의 장소로서 인식하지 않고 자산

으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2) 옥외환경을 포함한 주거환경정비대책 소홀

기성 시가지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지는 도로가 협소하

고, 놀이터·노인복지시설·체육시설·주차장 등 시설이 부족할 뿐 아니

라 정비대책도 부재하고 향후 개선전망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

유로 인해 노후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은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진다. 근린생활시설 뿐만 아니라 녹지공간 및 오픈스

페이스도 부족한 상황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대책은 단편적이고 물리적 개선에만 치중하고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집단마을정비사업 등이 행정자치

부, 농림수산부, 농촌진흥청 등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주관 부서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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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다보니 프로그램간 연계성이 부족하다. 또 대부분 농촌주택의 물리적

시설개량에만 치중하고 있어서 농촌의 전반적 생활환경정비라는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경우 공공편익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접근성이 불량하며, 도로 등 기반시설부족과 오폐

수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3) 대량생산정책에 따른 고층, 고밀개발의 폐해

대량생산위주의 주택정책은 공동주택을 집중적으로 생산하였고 특히

고층아파트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국의 아파트비중은 90년

22.8%에서 95년 37.5%로 증가하였고 특히 도시지역 아파트비중은 ' 90년

33.2%, '95년 48.2%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고층, 고밀아파트는 안정성

을 저해하고, 조망권 침해, 녹지훼손, 높은 공공편익시설의 이용밀도 등

으로 인해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또한 고층아파트 중심의 주거형

태는 고립형, 단절형의 폐쇄적 주거공간으로 가족구성원의 행태 및 심리

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형성에도 역행하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초고층아파트 거주자의 생리학적 부적응이

나 유아발달과정상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고 있다.2) 우리나라의 경

우 아직까지는 고소환경에 따른 병리적 문제현상의 발생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조만간 이러한 병

리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철수, 1993)

대량생산위주의 주택정책은 난개발, 졸속개발 및 도시내 무분별한 재

건축사업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재개발 및 재건축으로 건립되

는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은 재개발사업이 301%, 재건축사업이 331.6%

2) D.J. Walmsley의 연구는 공동주택단지의 스트레스 증가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며

D.M. Fanning의 연구는 아파트의 층수증가에 따라 병리현상의 빈도발생이 가속화되

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공동주택단지내 환경파괴행위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A.
Coleman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층아파트의 경우 반사회적인 행

태발생률이 최고를 기록하며 어린이의 점유공간밀도에 비례하여 반사회적 환경파괴행

위가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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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용적률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영

환, 1997)3)

(4) 낮은 주거만족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전국적으로 87년

25.5%에 비해 97년에는 22.5%로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도시

지역은 87년 26.6%에서 97년 20.6%로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고 농촌지

역은 같은 기간중 23.5%에서 29.9%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촌지역에서

난방, 수도 등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보급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 기간은 현대적 주거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공급이 집중적으로 이루어

진 시기였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 가장 편리한 주거양식인 아파트가 집

중적으로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만족도가 낮아진 이유는 아파트

중심의 폐쇄적이고 고립된 주거환경에 대한 불만족이 커지고 있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 1- 4> 주거만족도의 변화추이

(단위 :%)

구 분

지역별

전국 시부 군부

87 92 97 87 92 97 87 92 97

만 족 25.5 21.0 22.5 26.6 20.1 20.6 23.5 23.6 29.9

보 통 35.2 35.3 36.7 36.0 35.2 37.3 33.6 35.5 34.3

불 만 족 39.3 43.7 40.8 37.4 44.7 42.1 42.9 40.8 35.7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87,92,97

3) 분당, 일산, 평촌등 5개 신도시의 용적률은 169-226%이다 . 또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평

균용적률은 231.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239.2%로 (김영환, 1997)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역의 용적률이 다른 사업지구보다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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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주택의 협소가 35.6%, 농촌지

역에서는 노후가 41.8%로 가장 큰 주거불만족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이밖에도 도시지역에서 만족도가 낮아지고 있는 원인으로는 고층,

고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악화, 옥외환경 개선의식 부재, 그리고 주거환

경정비대책의 소홀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표 1- 5> 주거불만족의 원인

(단위 :%)

구 분
전국 시부 군부

87 92 97 87 92 97 87 92 97

불만

이유

일조통품불량 4.4 6.2 8.6 6.2 7.7 9.9 1.6 1.5 2.8

주택의 노후 25.9 23.7 25.5 18.3 18.8 21.9 38.4 39.0 41.8

주택의 협소 29.6 28.0 33.8 30.0 30.5 35.6 28.8 19.9 25.5

화장실 불편 3.9 5.8 8.4 5.0 6.2 8.9 2.1 4.5 6.2

난방등

부대시설미흡
28.0 31.9 11.8 31.8 31.9 11.2 21.8 31.9 14.6

상하수도시설

미흡
6.6 2.8 3.7 6.5 3.1 3.6 6.7 2.1 4.0

유지관리비

과다
- - 2.3 - - 2.6 - - 0.9

경제적

가치없음
- - 4.4 - - 4.7 - - 2.9

기타 1.6 1.5 1.4 2.2 1.7 1.4 0.6 1.0 1.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87,92,97

3) 지역간, 계층간, 점유형태간 소비격차

(1) 지역간 주거소비격차

입식부엌이나 수세식화장실, 목욕탕온수시설 등의 시설보유비율은 수

도권은 각각 96%, 97.6%, 94.5%로 거의 모든 가구가 현대적 시설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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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지역은 입식부엌을 갖춘 가구가 75.5%로 수

도권에 비해 매우 낮다. 수세식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87.4 %, 목욕탕온수

시설은 65.9%에 불과하여 수도권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또 건축물의 경

과년수에 있어서도 수도권은 15.2년인데 반해 비수도권은 17.5년으로 비

수도권 주택이 더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주택공급이

수도권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1- 6> 지역간 주거소비격차('95)

구 분 전 국 수 도 권 비수도권

1인당 주 거 면 적 (평) 5.4 5.2 5.6

건축경과년수평균 (년) 15.2 11.9 17.5

입식부엌보유가구비율 (%) 84.7 96.0 75.5

수세식화장실보유가구비율 (%) 89.8 97.6 87.4

목욕탕온수시설보유가구비율 (%) 80.6 94.5 65.9

자료 : 윤주현·김혜승,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1997

<표 1- 7> 편익시설 구비가구의 비중

구 분
1990 1995

전국 동부 읍면부 전국 동부 읍면부

부엌

입식

재래식

없음

52.4
46.9
0.7

60.7
38.4
0.9

28.1
71.7
0.2

84.5
14.8
0.7

87.4
11.7
0.9

74.3
25.3
0.4

화장실

수세식

재래식

없음

51.3
48.3
0.5

64.0
35.5
0.5

14.0
85.6
0.5

75.0
24.3
0.7

84.0
15.2
0.8

44.0
55.6
0.4

목욕탕

온수

비온수

없음

34.1
10.0
55.9

40.9
11.0
48.1

14.2
6.9

78.9

75.1
3.2

21.7

79.2
2.3
18.5

60.9
6.2

32.9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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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주거소비의 지니계수추정결과에 의하면 전도시평균이 0.392,

대도시평균이 0.412로서 대도시지역의 불평등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

난다. 특히 서울은 대도시평균보다도 더 높은 0.440으로 전국도시중 가

장 불평등도가 높다.

<표 1- 8> 대도시의 가구당 주거면적의 지니계수 추정결과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대도시

평균

도시

평균

주거면적 15.9 15.2 15.9 16.9 16.9 18.5 16.2 16.5

지니계수 0.440 0.406 0.400 0.352 0.376 0.369 0.412 0.392

자료 : 통계청, 대도시 주택 및 주거환경 변화 연구, 1997

(2) 계층간 주거소비 및 주거비부담격차

주거시설사용에 있어서는 계층간 차이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거비부담률은 하위계층의 부담률이 상위계층에 비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용면적에 있어서는 상위계층과 하위계

층 모두 향상되고 있으나 계층간 차이가 완화되고 있지는 않다. 시설사

용에 있어서는 전 계층에서 모두 향상되고 있으며 계층간 차이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상하위계층간 주거비부담격차는 93년에 비해 97년에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상위 20%계층의 RIR은 93년 20.5%, 97년 10.1%이고 하위

20%계층 RIR은 ' 93년 27.8%, 97년 28.6%이다. 상하20%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임대료부담률격차는 93년에는 1.4배정도였으나 97년에는 3배정

도로 격차가 커지고 있다. 즉 하위20%계층의 주거비부담이 절대적, 상대

적으로 증대되었으며 저소득층이 높은 주거비를 부담하고서 낮은 주거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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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9> 계층간 주거소비 및 주거비 부담격차

구 분
전가구평균 '93 '97

93 97 상위20% 하위20% 상위20% 하위20%

1인당 주 거 면 적 5.8 6.5 6.9 5.1 7.8 5.8

입식부엌 보유비율 88.8 93.2 96.2 77.9 97.3 84.6

수세식화장실보유비율 88.2 88.7 95.4 77.0 92.7 77.0

목욕탕온수시설보유비율 84.1 94.9 92.7 69.8 97.5 90.0

PIR (배) 7.6 4.2 6.2 10.5 3.1 8.3

RIR (%) 25.8 19.4 20.5 27.8 10.1 28.6

자료 : 윤주현, 김혜승, 주거복지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1997

특히 IMF이후 소득계층간 주거비부담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97년까

지는 모든 소득계층에 있어서 소득은 증가하고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도

완화되는 추세였다. 그러나 98년에는 소득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층 소득을 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도 저소득층은 97년 27.7에서

99년 23.7로 감소하였고 중소득층도 97년 54.0에서 99년 47.2로 감소하

고 있다. 즉 계층간 소득분배구조의 형평성이 더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표 1- 10> 소득계층별 소득의 변화추이

(단위 :천원)

구 분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1

평 균 423.8 943.3 1911.1 2287.3 2150.8 2221.2

저소득층 195.3 456.4 938.9 1109.9 1001.2 941.4

(26.5) (28.6) (29.6) (27.7) (27.0) (23.7)

중소득층 360.0 816.8 1690.3 2046.1 1847.0 1872.7

(48.8) (51.1) (53.2) (54.0) (49.8) (47.2)

고소득층 737.7 1598.5 3176.8 3785.6 3705.4 3965.7

(100) (100) (100) (100) (100) (100)

주 : 1) 소득 4분위∼소득 7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보았음

2) ( )속은 고소득층 대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소득 비중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 연도 및 99년 1/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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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득층의 경우 ' 98년에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였고 ' 99년 상반기

에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소득은

' 99년 상반기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 98년에 나타난 소득

감소와 주택가격하락의 정도가 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저

소득층은 주택가격하락보다 소득감소가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표 1- 11> 계층간 주거소비 및 주거비 부담격차

구 분 93 97

1분위, 15평 주택구입 9.2 → 10.6

7분위, 33평 주택구입 5.6 → 5.4

10분위, 55평 주택구입 5.9 → 4.9

자료 : 김우진, 1998에서 재구성

IMF이후 계층간 주거비부담의 변화에 관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아직

없으나 IMF 직전인 97년까지의 연구결과에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3년에는 1분위소득계층이 15

평의 주택을 구입하는데 연소득대비 9.2배가 소요되었으나 97년에는

10.6배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동안 중간소득계층인 7분위계층의 33평

주택 구입비용이 연소득의 5.6배에서 5.4배로 감소하였고 고소득층의 55

평 주택구입비용이 연소득의 5.9배에서 4.9배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93

년과 97년의 비교를 통해 볼 때 저소득층의 주거비부담이 중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 비해 더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MF 이후 저소득층의

소득이 다른 계층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미루어 주거비부담은 더

증가하였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IMF이후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뿐

아니라 주거비부담격차도 더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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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유형태간 주거격차

지역간, 소득계층간 주거격차뿐만 아니라 점유형태간 지역격차도 상당

히 크다. 1인당 주택사용면적은 95년 현재 자가 5.9평, 전세가구 4.7평,

월세가구는 3.6평에 불과하다. 이는 임대주택이 자가에 비해 열등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인당 주거사용면적은 95년 4.8평이

었으나 99년에는 5.5평으로 다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12> 점유형태별 1인당 주거사용면적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

세
월세 사글세 전체

주거사용면적
951) 5.9 4.7 3.6 3.6 3.7 4.8

992 ) 6.2 5.0 3.6 4.4 4.5 5.5

자료 : 1)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95년

2) 국토연구원, 99주거실태조사자료

가구의 주거안정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1년미만 거주 가구비율도 점유

형태별로 큰 차이가 있다. 자가는 1년미만 거주 가구비율이 9.6%에 불과

한 반면 보증부월세는 34.7%, 사글세는 47.8%로 임차가구의 이동빈도가

높으며 특히 전세가구보다 월세 및 사글세가구의 이동이 더 빈번하다.

이러한 주거이동빈도는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정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표 1- 13> 점유형태별 주거이동 빈도(1년이내 이동가구비율)

구 분 자가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주거이동빈도(%) 9.6 34.1 34.7 41.2 47.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 표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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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거의식

우리의 주거의식은 공동체의식부재와 주거문화 빈곤으로 집약된다.

소유 또는 자기 것 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공동자산에 대한 관리

가 소홀히 이루어져 왔다.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방식으로 공간

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해 왔다. 일조권 침해, 공로의 전용주차장화, 필지

분할로 인한 사필지의 비경제 등은 자기중심적 사고로 인한 단적인 사

례로 들 수 있다. 또한 절대적인 남향선호의식 으로 인해 다양한 설계

와 평면배치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주택을 소비재 또는 문화재로 인식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만 인식함에 따라 "주거문화의식" 이 부재하였다.

거주공간은 주택이 속한 사회와 문화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다.4) 물리적 요소와 문화적 요소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영향을 미쳐 주

거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주거문화는 주거행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주거구조 및 행태는 주거의식과 문화적 규범과 같은 문화

적 요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중심의 주거공간

은 핵가족화현상과 개인주의적 가치관 및 높은 지가로 인해 공간을 집

약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태를 반영한 것이다.

95년 현재 전체 주택재고중 아파트 비중은 37.5%이지만 신규공급되는

주택중 아파트의 비중은 98년 현재 80%에 달하고 있고 연립주택과 다

세대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비율은 90%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아파트

주거공간은 물리적, 공간적 폐쇄성은 물론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경관을

4) 주거에서 문화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는 Rapoport로서 그는 주거형태 주거

형태가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분 석하고

하나의 주거형태가 특정 민족의 문화에 대응하여 짝을 이루고 있음을 밝히 고 있다 .
Rap oport에 의하면 주거형태에는 1차적으로 사회문화적 요소가 작용하고 2차적 또는

수정요소로서 기후, 재료, 공법 등 물리적 요소가 작용한다고 한다. 이 때 물리적 요소

의 제약에 의한 임계성(criticality)에 따라 문화적 요소에 의한 형태결정의 자유도

(degree of freedom)가 변화한다고 본다(Rap oport,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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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하여 거주성이 떨어진다.

특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의 경우 커뮤니티 의 부재로 동네의식이

사라지고 있으며, 거주자들의 무관심 은 공공주택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좁은 평면에 많은 집을 짓다보니 자연환경을

파괴하게 되고, 녹지공간의 부족 등은 단지분위기를 삭막하게 만드는 요

인이 되고 있다. 또한 아파트는 전통적인 가족사회를 붕괴시키고 핵가족

현상을 가속화시키는데 일조했으며, 그로 인해 부모를 모시거나 형제간

에 더불어 사는 전통과 풍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전

통의 파괴, 거주성의 결여, 삭막한 거주환경 등은 각종 병리현상을 야기

할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파트중에서도 초고층아파트가 일반화되면서 고층, 고밀주

거의 근린적 특성이나 사회적 병리현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초

고층 주택은 도시토지의 집약적 활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

지만 초고층거주자의 생리의학적 부적응이나 유아발달과정상 문제점 등

부정적인 측면과 사회적 관점에서 범죄발생의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한

다. 일반적으로 외국의 경우 고밀주거단지는 범죄유형 및 발생빈도 등과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층고가 높을수록 병리현상의 발생빈도가 높고, 높은 층에 거주하는 사

람들이 과밀인지도가 높고 분노와 우울증 등의 감성변화와 반사회적 행

태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욕구불만과 좌절, 긴장으로

인한 스트레스, 짜증, 당황, 허탈감 등의 심리적 병리증후가 발생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밖에도 초고층아파트는 근린성이 약화되는 것으

로 평가되고 있고 소음은 배타적 심리의 축적과 무관심을 초래하고 개

인적인 심리불안이나 질병으로 연결되고 자기폐쇄적 행태를 유발하기도

한다.

주부 및 아동의 외출빈도가 낮아지고 아동의 놀이공간도 한정되며 특

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외출시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므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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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빈도가 현저히 낮아진다. 이러한 초고층아파트의 특성이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심리적, 생리적 부적응을 초래한다. 한편 익명성은 단지내

범죄나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며 고층아파트에서 익명

성의 강화는 반사회적 행태의 발생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이의 경우도 점유공간밀도에 비례하여

반사회적 환경파괴행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는 공동주택관리에서도 나타난다. 지금까지 공동주

택의 관리는 건물중심의 관리가 이루어져왔고 옥외공간 및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져왔다. 또 개별 거주자의 입장에서는 전

용공간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뿐 옥외의 공용공간에 대해서는 공용의

식이 희박하고 관리도 소홀히 이루어졌다.

임대차관계에서도 공정한 임대차관계가 부재하고 임차인의 관리의식

부재로 인한 관리소홀로 인해 임대주택의 물리적, 경제적 수명이 단축되

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임대문화도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주택산업

주택산업은 정부의존적, 경기의존적 생산구조로 특징지워진다. 주택

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특별법에 의한 주택대량공급정책은 주택

시장을 왜곡시켰고 주택산업을 정책수단화 하여 왔다. 특별법 중심의

양산체제하에서 기업은 주택품질과 상품개발에 소홀하였고 중소업체에

의한 다양한 주택개발이 어려웠다. 또한 택지개발주체와 주택개발주체가

이원화되어 있어 주택개발이 시장수요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어

려웠다.

주택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경기의존적 성격이다. 주택생산은 경기에

따라 많게는 70만호에서 적게는 25만호 수준으로 큰 폭으로 변하여 생

산 cap acity조절이 힘들고, 따라서 비효율을 초래하였다. 이는 주택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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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기의존적이어서 가격기대변화에 따라 생산량이 좌우되는 불안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었다.5)

<표 1- 14> 연도별 주택생산량과 주택투자

연 도 주택생산량(호) 주택투자율(%)

88 316,570 5.0

89 462,159 5.6

90 750,378 8.2

91 613,083 8.5

92 575,492 7.5

93 695,319 7.9

94 622,854 7.2

95 619,057 7.2

96 592,132 6.8

97 596,435 6.2

자료 : 대한주택공사, 주택통계편람, 1999

두번째는 취약한 산업구조와 낮은 생산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부

가가치가 높은 설계 및 자재산업이 취약하고 단순시공위주의 산업구조

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노동집약적인 구조로 인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 노동생산성도 미국의 1/ 3, 일본의 1/ 2에 불과하여 산업전반

적으로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국토연구원, 1998). 이러한 취약한 산업구

조와 낮은 생산성은 낮은 수익률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수익률은 평균

0.6%( 93- 95년 총자본순이익률 평균)에 불과하여 미국 8-10%, 일본 4-5%

5)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이용하여 주택생산능력을 추정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생산능력은 주택건설투자액 단위로 22,027십억원으로 추정되며 주택호수로

환산하면 약 75만호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생산능력은 모

든 생산요소를 오나전히 가동시켰을 때의 능력을 말한다 . 이 생산함수는 규모에 대한

보수불변가정을 취했을 때 자본분배율이 21.5%, 노동분배율은 78.5%, 기술진보율은

3.57%로 나타났다(국토연구원, 1998,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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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크게 낮은데 이는 낮은 생산성과 높은 금융비용부담 때문이다.

주택산업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후진적 경영체제이다. 지금까지는

대량공급을 위해 선분양제도와 분양가격규제를 운영해 왔고 이러한 제

도들은 주택업체로 하여금 소비자만족과 부가가치창출에 소홀한 상품

이 아닌 제품 을 생산하도록 했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주

택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으로보다는 일과성사업으로 인식하

여 경영 노하우 가 축적되지 못했던 것도 후진적 경영의 한 요소가 되

었다.

<표 1- 15> 주택산업의 주요 수익성 지표

재무지표
1993 1994 1995

주택산업 건설업 제조업 주택산업 건설업 제조업 주택산업 건설업 제조업

총자본순

이익률
0.87 2.26 1.04 1.20 2.14 1.90 -0.22 0.65 2.83

자기자본

이익률
5.80 12.32 4.22 8.77 10.38 7.56 -1.44 3.22 11.03

매출액이

익률
1.13 1.96 1.11 1.85 2.13 1.97 -0.32 0.63 2.83

금융비용

부담률
7.41 4.70 5.93 8.12 5.67 5.64 9.84 5.98 5.57

자료 : 국토연구원·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육성방안연구, 1996

또한 주택산업은 소수의 대기업이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과점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

업자 제도를 비롯한 대기업중심의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고 이러한 지

원정책으로 인해 대기업이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과 소비자들의 대기업에 대한 높은 선호도로 인해 주택산업이 대기

업중심으로 움직이는 요인이 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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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 책

주택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규제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인한 주택

시장의 왜곡이었다고 할 수 있다. 98년 이전까지 시행되었던 분양가 규

제로 인한 가격구조 왜곡현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민주택규모라는 인위적 기준설정으로 주택재고의 규모분포를 왜곡시

켜 왔다.

주택공급은 단위주호중심으로 이루어져 커뮤니티 조성 및 환경친화적

주택개발에 실패하였다. 대량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이 단

위주택생산에만 초점을 두어 커뮤니티단위의 주거환경이 조성되지 못하

였다.

또한 주택개발을 문화정책, 도시정책과 적절히 연계시키지 못해 환경

친화적 커뮤니티조성에 실패하였다. 주거단지내에 시설의 도입은 주민활

동 프로그램의 도입과 연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주거

단지내 주민이용시설의 도입은 이루어졌지만 이러한 시설을 활용하는

주민활동프로그램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시설이 유효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이 마련된 반면 재고주택관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졌고 재고주택보전을 위한 금융지원 및 각종

지원대책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주택관리소홀로 인해 주택이 물리적, 경

제적으로 조기노후화되는 한편 높은 멸실률로 인해 신규공급의 효과가

상쇄되는 측면도 있었다.

주택금융, 세제정책이 미흡하였던 것도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

다. 주택관련세제는 적절한 주거자원배분기능을 상실하였고, 특히 양도

세는 투기억제수단으로만 강조되어 왔다. 금융시스템 역시 적절한 시장

조절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고, 공공금융과 민간금융간에 역할분담이 이

루어지지 못하였다. 높은 주택가격에 비해 낮은 대출비율로 인해 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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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비율이 높고 국민주택기금은 대상계층의 범위가 넓고, 대상자 선정기

준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소비자보호 및 시장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다. 주택품질보증 및 하자보증 등 소비자보호 대책이 미흡하였고

경제적 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노인, 장애자)을 포함하여 소외계층

의 주거문제 개선노력도 미흡하였다.

2. 여건변화와 전망

1) 주택시장 여건변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는 공급자시장에서 수요자시장으로의 변화와 시

장개방으로 인한 경쟁적 환경조성, 자본시장과 실물시장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주택보급률 증가 및 가격안정으로 주택

에 대한 인식이 보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

라 거주의 장소로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주택시장은 실수요자중심으

로 전환될 것이 예상된다. 자가점유율은 95년 53.3%로서 자가를 보유한

임차가구까지 합하면 자가보유율은 이보다 다소 높을 것이며 국제평균

수준인 60%에 근접하고 있다.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해 경쟁적 환경이 조성되고 특히 국제적 규

격화와 표준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시장개방으로 인해 우수한 기술력과

자금력을 가진 외국업체의 시장진입이 가속화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

기 위해서는 우리 주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보급률의 증가 및 주택가격안정으로 자가주택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안정성장시대의 도래로 인한 소득증가율의

둔화와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도 열등재가 아닌 정상재로 바뀜에 따라

중산층의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향후 5년간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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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추정결과에 의하면 자가주택수요는 현재보다 13%, 임차수요는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6) 그러나 이를 소득계층별로 구분하

여 보면 고소득층의 자가 및 임차 수요증가는 모두 31% 정도인데 반하

여 저소득층의 자가수요 및 임차수요 증가폭은 각각 3.8% 및 7.5%로서

소득계층간 주택수요 증가폭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실수요자중심의 주택시장형성과 함께 소득수준 향상 및 선호체계의

다양화로 인해 수요의 다양화현상이 나타날 것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공급방식에 있어서도 주문형주택과 같

은 소비자선호를 중시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산체제하에서는 대량생산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성이

큰 의미가 없게 됨에 따라 대기업보다 중소업체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 상품개발능력과 상품특화 및 시장차별화전략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이를 위한 마케팅능력이 중시된다.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적 환경의 조성은 실수요자중심 주

택시장의 형성과 더불어 주택산업의 여건변화의 중요한 측면이다. 경쟁

적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소량생산을 통한 상품의 특화가

중요해 질 것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획일적 제품 을 생산하는 건설

업자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 을 개발하는 개발업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며 따라서 건설업자에서 개발업자로의 전환이 필요할

6) 향후 5년간 주택수요변화전망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국토연구원,1998)

구분 자가수요 임대수요

전체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0.1330
0.3059
0.1260
0.0384

0.1708
0.3135
0.1795
0.0754

주 : 금리는 10% 수준으로 안정되고, 소득은 년 5%씩 증가하며, 주택가격은 년3% 정도

씩 상승, 전세임대료는 년 5%씩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사용자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택수요변화율을 소득계층별로 전망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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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상품개발은 소비자만족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에 이르기까지 수요창출형 전략이 모색되어

야 한다. 상품개발이후에도 개발된 상품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수요자

밀착형 마케팅전략도 중요하다.

저당채권유동화제도(m ortgage)의 도입으로 인한 실물시장과 자본시장

의 연계 역시 중요한 환경변화이다. 부동산자본시장의 선진화로 주택자

금 공급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장기적으로 안정될 것이고 주택자금의

조성 및 배분이 시장기능에 의해 이뤄지고 대출, 융자조건도 선진국수준

으로 크게 개선될 것이다.

2) 주거의식 선진화

주거의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더불어 사는 삶을 중시하는 공

동체 의식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래로 갈수록 혈연공동체는 의미

가 약화되는 반면 가치관, 소득, 레져활동 등에 있어 유사한 계층과 더

불어 살려는 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주거공동체가 새로운 대안 공동체로

서 부각될 것이다. 주거공동체의 형성으로 환경정비, 쓰레기처리 등 공

동주택관리에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처럼 주택이 투자대상으로서 자산개념으로 인식되지 않

고 거주의 장소로서 문화적 삶을 실현시키는 공간으로서 인식됨에 따라

주거의 안전성, 쾌적성, 편익성 등의 요소가 이전보다 중요시될 것이다.

21세기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인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화적, 정신적인 여유가 34.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다음이 건강

과 안정 28.7%, 교육, 환경, 교통이 18.5%, 복지시설이 8.7%, 물질적 풍

요가 9.5%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즉 물질적 풍요보다도 문화적이고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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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대한주택공사, 1998, p 95)7)

<그림 1- 1> 21세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

따라서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변

화가 예상된다. 주택이 과거처럼 물리적 구조물로서가 아니라 전통·환

경·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적 공간으로 중요시될 것이며, 주거를 문화

적·정서적·환경적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거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다. 주거공간이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형

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주택 내부공간의 평면, 색채, 질감 등에 있어 한국적 전통을 중시하고

개성을 부여하므로써 다양한 주거문화를 창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

7) 전체적으로는 문화적, 정신적 여유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1인가구는 교통, 환경, 교육등 생활여건의 향상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형태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해 부여하는 의미와 중요하

게 고려하는 요소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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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것이다. 또한 개인적 생활공간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유사한 사람

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주거커뮤니티를 통해 생활의 의

미와 환경에 대한 애착심과 귀속감을 갖게 되며 따라서 주거환경의 질

적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3) 인구 및 사회경제적 변화

(1) 인구 및 가구 변화

인구는 1995년 45,093천명에서 2000년 47,275천명, 2010년 50,618천명,

2020년 52,358천명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가구수도 1995

년 12,958천가구에서 2020년 19,039천가구로 증가하여 25년간 600만가구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은 2000-2004년간 연평균

0.77%, 2005-2010년간 0.6%, 2015-2020년간 0.13%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16> 인구 및 가구전망

구 분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20

인 구
수(천명) 45,093 47,275 49,123 50,618 52,358

연평균증가율(%) 0.77 0.60 0.42 0.13

가 구

수(천가구) 12,956 14,625 16,156 17,364 19,039

연평균증가율(%) 2.45 2.01 1.45 0.925

평균가구원수(인) 3.34 3.09 2.92 2.80 2.64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통계청, 시도별 추계인구, 1998

인구증가율은 연령별로 차이가 나서 청장년층은 감소하는 대신 노

년층이 증가하여 인구구조가 점차 선진화될 것이다. 일반가구증가율

도 1995- 2000년간 연평균 2.45% , 2005- 2010년간 1.45%로 지속적으로



4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 2020년간 총인구수가 16% 증가

하는 것에 반해 가구수는 46%가 증가하여 인구증가율의 감소에 비

하면 가구증가율은 여전히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핵가족화

현상의 지속과 1인 가구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다.

평균 가구원수는 95년 3.34명에서 2010년 2.8명, 2020년 2.64명으로 지

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이는 출산률의 감소와 독신자 및 노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8)

<표 1- 17> 한국과 일본의 평균가구원수 변화 전망

구 분 한국 일본

연 도 1975 1985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1990 2000 2010

평 균

가구원수
5.1 4.1 3.34 3.09 2.92 2.80 2.71 2.64 2.99 2.72 2.55

자료 : 1) 한국 1975-1995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 한국 2000-2020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3) 일본 1990-2010 : 후생성 인구문제연구소, 일본の세대수の장래추계, 1995.3

가구구성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가구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년의 6.8%에서 95년의 12.7%로 크게 증가하여 중요

한 주택수요집단이 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되어 1인

가구 비율은 95년 12.7%에서 2000년 18.1%, 2010 20.1%, 2020 23.4%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90년에서 95년까지의 추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통가구증가율은 연

평균 2.4 %인데 반해 일반가구증가율은 3.1%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동

기간중 1인가구 증가가 연평균 9.5%에 달했던 것에 기인한다. 1인가구

증가는 특히 15-24세 연령층과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난다. 95

8) 선진국의 가구규모와 비교해보면 스웨덴 2.23명(1985), 미국 2.63명(1990), 프랑스 2.70명

(1982), 영국2.72명(1981)으로 우리나라의 2020년 수준은 미국의 1990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후생성 인구문제 연구소,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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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의 경우 15-24세 연령층의 50%가 1인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나 2020년

에는 7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이 1995년 22.8%에

서 2020년 33.1%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가구를 이루는 연령층이 점점 더 빨라질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노인세대의 경우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이 1995년에는 49.3%

인데 반해 2020년에는 29.2%로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1인가구는 33.1%

로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18> 1인가구 구성비 전망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구성비 12.7 15.6 18.1 20.1 21.9 23.5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여성가구주가구비율은 95년 12.4%에서 2005년 14.8%, 2010년 1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15-24세 연령층과 60세이상 연령층에

서 여성가구주가구의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이혼률의 증가,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진출의 증가 및 결혼시

기가 늦어지는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 19> 여성가구주가구 구성비 전망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남성가구주

가구비율(%)
63.6 65.91 68.97 69.95 70.13 69.88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2.4 13.38 14.80 15.83 16.9 17.89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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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95년 현재 총

인구의 5.9%에 이르고 있으며 2000년 7.1%, 2010년 10.0%, 2020년 13.2%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인구의 7%에

이르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에 진입한 것으로 본다.9) 따라서 우리

나라도 노인인구비중이 7.1%가 되는 2000년 초가 되면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20>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

연 도 60 70 80 85 90 95 2000 2010 2020

구성비(%) 2.9 3.1 3.8 4.3 5.1 5.9 7.1 10.0 13.2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노인가구의 주거형태는 1인가구나 부부가구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

하는 경우,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 둘 다 불가능하여 집단시설에서 거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층에서도 자녀세대와 동거하

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1인가구 및 부부가구 형성비율이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표 1- 2 1> 가구주의 연령별 가구형태별 분포

구 분 가구유형 1995 2000 2005 2010 2020

15- 24세 1인가구 49.8 59.9 65.4 71.0 76.2
부부가구 7.2 5.5 6.1 4.8 4.6

부부+자녀 및 기타 43.0 34.6 28.5 24.2 19.2

60세
이상

1인가구 22.8 27.2 30.4 32.8 33.1
부부가구 27.9 28.7 33.3 33.3 37.7

부부+자녀 및 기타* 49.3 44.0 36.3 33.9 29.2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주 : 편부모+자녀 가구, 3세대가구 및 기타가구를 포함

9) UN의 기준에 의하면 노인인구비중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으면 고령사회(Aged Society)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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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인가구의 특성상 이들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필요하며 일부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집단적 거주공간을 마련하

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30-49세미만 가구주비중은 ' 95년에는 전체가구의 53.9%에 달하였

으나 2010년 45.2%, 2020년 35.8%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러한 중장년층의 감소는 60년대 베이비붐 세대 이후, 출생률이 저하되었

던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이 이 연령층으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애주기상 주거수요가 가장 큰 연령층으로 과거 대량주택공급정책의

주 대상이 되었던 연령층이라 할 수 있다.

<표 1- 22> 장년가구 및 노인가구 비중의 변화

연 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30- 49세가구 53.9 60.8 50.7 45.2 40.7 35.8

60세이상가구 16.3 19.4 21.9 24.7 28.4 34.3

자료 : 통계청, 가구추계기법, 1997

<그림 1- 2> 가구구성의 변화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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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2>에서 보듯 향후 25년간 총가구중 노인가구비중은 95년 16.3%

에서 2020년 34.4 %로 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중장년층 가구는 동 기간

중 18%이상 감소하게 된다. 중장년층 가구는 생애주기상 주거수요가 가장

큰 집단으로서 이들 가구비중의 감소는 주택시장에 많은 변화를 시사한다.

한편 가구이동은 70년대 이후 80년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90년

이후는 증가율이 매우 미미하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높은 이동성향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이동률의 둔화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첫

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주거지가 입지중립적이

된다는 점이다. 생애주기상 안정기 및 축소기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거

안정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점도 가구이동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된

다.10) 또한 소득증대 및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및 커뮤니티에 대

한 관심 증대도 가구 이동률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

실질GDP성장률은 99년 하반기중 7%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연 4-5%대의 안정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러한 경제성장에 따라 주택수요도 같은 추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과 소득증가는 주거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안정적 경제성

장과 소득증가로 인해 자연친화적인 고품격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10)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1단계(형성기), 2단계(확대기), 3단계(안정기), 4단계(축소기)로
구분할 수 있다 . 생애주기는 가구주연령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고 첫 자녀의 연령

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출산력 등 인구통계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가구주연령이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주거소비와 관련해서는 자

녀의 출생과 성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를 구분할

수도 있다(대한주택공사, 1998, p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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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23> 경제성장전망

구 분 1998 2000 2010 2020

총

생

산

국내총생산
10억$
(경상)

306* 400 910 1,950

1인당 GDP $(경상) 6,600* 8,500 18,000 37,000

명목성장률

(실질)
%

-0.4*
(-6.4*)

7.9
(4.8)

7.5**
(4.4**)

7.0***
(4.0***)

주 : * 잠정추정치임 . ** 2000∼2010 기간중 평균치임. *** 2010∼2020 기간중 평균치임 .

산업구조에 있어서는 정보산업, 지식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기계화에 의한 생산체계가 정보화에 의한 생산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이전의 산업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중요한 생산요소였으

나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부가가치창출의 원천이며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이 될 것이다.11)

사회내 정보화의 진전은 주거생활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주

거단지내에 광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12)

이밖에도 주택보안장치 및 설비기술의 자동화, 원격조정시스템의 보편

화, VOD(video on dem ad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13), 원격교육, 원격진료,

전자상거래 등이 도입될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첨단 가전제품의 소

프트웨어가 정보통신네트워크에 통합되는 시스템이 출현하고 있으며 21

세기에는 거의 모든 주거형태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호

작용적 시스템을 유럽에서는 IHS(interactive h om e system), 미국에서는

11) 1996년 현재 정보통신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6%이고 생산액은 약

59조이다. 자동차, 조선, 항공기 산업분야의 국내총생산비중이 약 3.6%임을 감안하면

정보통신사업의 국민경제상에서의 위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 이러한 정보산업의 성

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또한 고용창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박길성, 1998, p325)
12) 정보통신부에서는 1999년부터 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한 아파트에 대해 통신속도에 따

라 1-3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13) VOD는 비디오대여점을 텔레비젼 옆에 옮겨 놓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이용 자가 원하

는 비디로를 시간에 관계없이 전화선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서 비스이다 . 이는 대화

형TV로 가는 전단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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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하우스(sm art hou se)라 부른다(윤정로,1998).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로 재택근무가 증가할 것

이며 주거의 기능이 휴식과 가정생활외에도 사무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추가되고 주거지와 근무지가 부분적으로 통합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

다(SOHO (sm all office hom e office).14)

4) 공간적 변화

향후 공간적 변화는 교외화를 통한 주거지의 외연적 확산으로 요약할

수 있다. 90년 이후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전입률보다 전출률이 더 높고

전출인구의 대부분이 서울 주변 신도시 및 중소도시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5)

서비스산업의 발달과 정보기술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 증가는 주거

입지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교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전철망의 확충 등 대중교통망의 발달도 교외화 확산에 기여하여 주거

지의 외연적 확산이 지속될 것이다.

도농통합은 도시적 삶의 패턴을 농촌으로 확대시키게 되고 기업농의

등장 및 영농규모의 확대로 농촌의 소득이 증가하고 농촌생활환경이 개

선될 것이다. 농촌에서도 도시적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할 것이다.

14) 재택근무는 정보화의 이행정도에 비례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AT&T사 관계자는

2000년까지 미국의 노동자가운데 절반이 어떤 형태로든 재택근무를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유럽(EU)에서는 전체 근로자의 약 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조성

혜,1997) 미국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전체근로자의 약 10%인 1110만명에 이르고 있고,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25%의 응답자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998.1.17)
15) 90년 서울의 경우 전입자가 272.6만명인데 반해 전출자는 281.7만명으로 최초로 전출

자가 전입자를 초과하기 시작하였다. 부산 역시 90년을 기점으 로 전입자가 71.2만명,
전출자가 79.7만명으로 전출자가 전입자를 초과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추세는 90년 이

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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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인구집중현상은 국토의 균형발전으로 지금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97년 현재 수도권인구집중비율은 45.7%에 이르고 있으나 국

토의 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2020년경에는 40%수준으로 완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시화수준은 중소도시중심으로 완만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 97

년 현재 도시화율은 85.9%이며, 2020년에는 92%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

상된다. 지금 현재도 나타나고 있듯이 대도시의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중소도시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중소도시중심의 도시화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주택정책의 초점이 중소도시 주거환경개선에

두어져야 한다.



5 1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1. 기조

4차 국토계획 주거부문의 기조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이다.

지금까지 우리 주택정책의 핵심은 대량공급을 통해 주택보급률을 높이

고 자가소유를 촉진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양적 문제는 많

이 해소되었으며 단위주택의 문제를 벗어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근린공

동체를 형성하는 데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주택정책의 발전과정상 단위

주택의 양적 공급을 중시하던 단계를 넘어서면 질적 고급화를 추구하게

되고 이를 넘어서면 근린단위의 쾌적한 공동체형성을 중시하게 된다. 주

택정책의 궁극적 단계는 모든 사람들이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커뮤니

기 조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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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속에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주택정책도 이제

는 단위주택을 넘어서서 커뮤니티 단위의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지향을 실현하기 위해 4차 국토계획 주거부문의 기조는 살기 좋은 우

리동네 만들기 로 하였다.

2. 기본방향

4차 국토계획의 주거부문의 기본방향은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 형

성,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재고주택의 효율적 관리, 소외계층의 주

거정의 실현, 주택산업 선진화 및 주거정책 인프라의 개선, 정비 등이다.16)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 형성은 기존 단위주택중심의 공급을 지양하

고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를 통해 새로운 주거문화

를 창달하고 정착하는 것을 포함한다. 미래의 주거단지는 문화지향적,

생태보전적, 자원절약적 주거단지가 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공동체의식

을 갖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16) 4차국토계획 주거부문의 기조는 HabitatⅡ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고려하여 설정되

었다 . Habiata Agenda 2 장에서는 Habiata의 목적으로①평등②빈곤의 퇴치 ③지속가

능한 개발 ④적정주거환경 ⑤가족 ⑥시민참여 ⑦ 정부와 비정부기관을 포함하는 모든

기관과의 파트너쉽 ⑧연대 ⑨국제적 협력 등 9가지로 선언하고 있다 . 한편 제2차 주

거회의에서 채택한 하비타트의제에서는 적절한 주거 가 다음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지

적하고 있다

① 적절한 사생활보장

② 적절한 공간

③ 물리적 접근성

④ 적절한 안전

⑤ 점유의 안전

⑥ 구조적인 안정성과 내구성

⑦ 적절한 조명,난방, 환기

⑧ 물공급과 위생 및 쓰레기처리시설과 같은 적절한 기반시설

⑨ 바람직한 환경의 질과 건강에 관련된 요소들

⑩ 일자리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인접한 입지

⑪ 부담가능한 적정한 지출로 이용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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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미래의 주거수요의 다양화에 대응하면

서 동시에 적정한 주거비부담으로 적정한 주거소비를 실현하기 위한 것

이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개발밀도를 낮춘 중저밀도의 주택공급을 확대

하는 동시에 주거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또한 앞으로는 신규공급위주의 주택정책을 지양하고 재고주택의 효율

적 보전, 관리를 중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의 과학

적 유지, 보수,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

이다. 관리서비스의 질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관리활동을

주거단지정비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소외계층의 주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의 도입과 시

행이 필요하다. 주거복지정책이 포괄하는 대상을 경제적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노인과 장애자 등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확대하고 이들

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이들의 주거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택산업의 선진

화 및 주거정책인프라의 개선,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산업은 지

금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로서 고부

가가치산업으로 육성, 발전되어야 한다. 또 정책인프라의 하나로서 주

거의 최저기준과 유도기준을 제시하고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제도를 포

함하여 국민주거향상수단을 구체화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새로운

법률은 주택과 관련된 제반 법률의 상위법으로서 주거권을 확보하는 것

을 목표로 하여 임차인 보호 및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제반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을 강화하고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세제를 개선하도록 하며 시민단체의

역할 증대 및 시민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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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택정책의 평가

1. 주택정책과 제도의 개요

1) 정책목표의 개관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은 중앙정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추진되어 왔

다.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루었던 주택관련 계획은 종합계획과 특정계획

으로 대별할 수 있다. 종합계획에는 장기계획인 국토종합개발 10개년 계

획, 중기계획인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 있으며, 단기계획으로는 매

년 수립되는 주택건설종합계획이 있다. 특정계획으로는 주택건설 10개년

계획('72-'81, 250만호 계획), 주택200만호 건설계획('88-' 92), 신경제 5개년

계획('93-' 97, 285만호 계획)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주택정책은 ' 60

- '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개발계획(제1차-5차)이 중심이 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주택200만호 건설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우리 나라 주택관련 계획의 내용은 시대별, 계획 특성별로 다소 차이

가 있으나,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주택

의 양적 부족문제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주택수요기반 확충을 위

한 주택금융 및 조세지원 등 지원체계의 강화, 분양가 규제와 투기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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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등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반확립을

위한 주택공급체계 수립, 주택개량재개발 및 재건축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기존 재고주택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등이다.

<표 3- 1> 주택관련 계획의 개관

국토종합개발계획 경제사회발전계획 (경제개발계획 ) 특 정 계 획

-

1 차

(1962-66)

-주택공급확대

주택건설촉진 (47.5만호)
공공개입확대

주택수요촉발

-

2 차

(1967-71)

-주택공급확대 (50만호 ,당초계

획 80만호)
주택수요확충 (주택금융지원)
가격안정 (투기억제)

1 차

(1972-81)

-주택공급확대

-주택질 향상

-합리적인 시가지 형성

(대규모 주택단지조성)
-주택건설업자 육성

3 차

(1972-76)

-주택공급확대 (83.3만호)
-주택수준향상

-주택질 및 편익시설개선 주택건설 10
개년계획

(1972-81)

-주택공급계획 (250만호)
주택산업육성

택지공급확대

-주거수준향상

*1975년 주택정책과 장기

건설계획 으로수정4 차

(1977-81)

-주택공급확대 (126만호)
공공부문의 소형주택

건설

주택가격안정

분양가격규제

공 공 주 택 건

설 및 택지

개발기본 계

획

(1981-95)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주

택정책 추진

-주택공급 투자확대 (500만

호)
주택자금동원채재정비

-주택건설비 저렴화

저렴택지 대량개발

*2차10개년계획과 5차 5개

년계획으로 축소 수정

2 차

(1982-91)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건설과 주택재고의

확대

-주택가격 안정

-주거환경수준의 향상

5 차

(1982-86)

-주택공급확대 (143.1만호)
주택가격안정

내집마련기회확대

주거환경개선

6 차

(1987-91)

-주택공급확대 (202.7만호)
소형주택공급위주

임대주택건설촉진

-주택가격안정과 수요기반조성

저렴택지공급확대를 통한

택지가 안정

주택금융 내실화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1988-92)

-주택공급확대 (200만호)
재정투자와 금융공급확대

택지공급확대

-주택가격안정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기반

확립

소득계층별 주택공급체

계 확립
3 차

(1992-2001)

-주택가격안정

주택공급물량 확대

투기적수요 억제

-주택의 절대량 부족완화

소규모 주택건설확대

택지개발 이용효율화

촉진

-소득계층간 , 지역간 , 소

시장간 주택서비스 소비

수준의 형평성제고

-민간의 주택시장참여 확대

7 차

(1992-96)

-주택공급확대

-주택가격안정

택지의 안정적 개발 공급

공급체계정비 개선

-소득계층간 , 지역간 주거수

준의 형평성 제고
신경 제 5개 년

계획

(1993-97)

-주택공급확대 (285만호)
-주택가격안정

-무주택서민과 근로계층의

주거복지 향상

-재고주택의 질 향상

자료 : 김정호·김근용,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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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에 나타나듯이 시대변화에 따라 주택정책 우선 순위가 점진

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 같은 변화는 주택정책의 발전단계 측면에서 볼

때 진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초기에는 많이 짓기 위해 양적 목

표달성을 강조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점차 차원 높은 주택정책 목표인

살기 좋은 집을 확대공급하기 위한 질적 목표와 소비수준의 향상, 배분

의 형평성 제고 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정책과 제도의 시대적 흐름

지난 40여년간 각종 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기본 목

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국민의 주거안정 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목표로는 주택의 대량공급 을 통한 주택보급률의 제고라고 볼 수

있다. 주택정책의 특징을 시대적 흐름에서 살펴보면, ' 88년 주택200만호

건설계획이 분수령이 된다. 200만호 계획 이전에도 주택공급은 지속적으

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주택정책의 흐름측면에서 관찰해 볼 때 이 시기

는 "반복적인 시행착오" 기간이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없이 대량공

급을 시장에만 의존했던 시기였다. 본격적인 주택대량 공급시대는 200만

호 계획을 기점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93년부터 추진된 신경제계획에서

의 주택대량생산목표도 200만호 계획의 답습, 또는 연장선상에서 설정되

었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주택정책을 시대별로 간략히 조명해보고, 200

만호 계획을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우리 나라의 주택 문제와 주택정책적 대응은 대체로 10년 단위로 일

정한 양상을 띄면서 반복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10

년단위로 주택정책의 시대적 변천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 60년대는 주택관련 제도를 구축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주택문제를 계

획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 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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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주택정책은 국민들의 주거수준을 정부가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끌

어올리기보다는 전후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최악상태의 거처문제를 단편

적으로 해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택부문도 이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주택을

생산적인 관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투자 우선 순위를 성장

제일주의에 입각하여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두다보니 주택부문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었다. 대신에 당시 정부가 강조한 것은

주택관련 제도와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었다. 건축법(1962), 도시계획법

(1962)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법(1962), 주택자금융자법(1962), 공영주

택법(1963),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66), 농어촌구획정리사업법(1967), 한국

주택금고법(1967), 한국주택은행법(1969) 등이 모두 60년대에 집중적으로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그리고 ' 60년대 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부동

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법(1967)이 제정되어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적

인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현재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많은

법제와 기구, 조직은 대부분 이미 ' 60년대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 70년대는 주택정책의 실험기라고 할 수 있다. ' 70년대에 들어 국

민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도시화가 급격

히 진전됨에 따라 도시 지역의 주택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

장하였다. ' 60년대에는 80%에 이르렀던 주택보급률이 60%수준으로 급격

히 감소하였으며,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50%수준에도 미치지 못해 대

도시 주택부족문제가 최우선 정책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 72년에 주택건설 10개년계획 을 수립,

' 72-'81기간중 250만호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 하였다. 이를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아울러 도시

재개발법(1976),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978) 등을 제정하여 대도시내 주

택건설공급을 촉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체 중심으로 민간주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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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육성하는 등, 주택의 양적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층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 70년대 말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주택가격

의 안정이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 78년에 주

택가격안정과투기억제를위한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을 제정하여 주택의 공

급 조건과 방법을 정부가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해 8월에 8.8 조치

라는 부동산투기억제및공급대책 을 마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제

도입, 기준지가 고시지역 확대, 토지개발공사 설립 등 일련의 투기억제

대책을 수립하였다. 또, 이 시기에 신규주택의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

로 억제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 시행하였다. 이와 같은 강력한 정책으

로 주택가격은 안정세를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주택건설을 상위 계층

의 투기적인 수요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억제 조치는 급격

한 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미분양 사태를 초래하는 등의 후유

증을 낳게 되었다.

' 80년대는 ' 70년대 말부터 시작된 악성부동산 투기와의 싸움이 본격화

된 시기이다. 그러나 ' 80년대 초에는 우선 위축된 주택경기를 활성화하

려는 정책으로 출발하였다. 이 시기의 경기활성화대책으로는 '81년에 양

도소득세 면세기간의 연장, 주택자금 융자조건의 개선, '82년 양도소득세

율의 대폭 완화, 국민주택 전매기간의 단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조치

는 경기과열로 이어졌다. 정부는 주택경기가 과열되자 곧 바로 강력한

투기억제 대책을 발표하게 되었다. '82년 말 종합투기억제 대책의 발표,

'83년 민영주택에 대한 채권매입제도의 도입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제

반조치에 힘입어 '80년대 중반부터는 부동산가격이 크게 안정되었다. 그

러나 주택가격안정은 주택건설의 위축으로 이어졌다. 한편 '80년대 후반

부터는 토지투기가 만연되면서 토지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가격 안정 기

조도 다시 흔들리게 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투기를 막기 위해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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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면 ' 88년에는 8.10

조치를 통하여 부동산검인계약서제도를 도입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지가

공시제도를 실시하였다.

' 88년부터 본격 추진된 200만호 계획은 주택정책史에 있어 하나의 획

을 긋는 결정이었다. 정부중심으로 막대한 자금과 엄청난 량의 택지가

공급되었다. 더욱이나 분양가격을 시장가격보다 크게 낮추어 줌으로서

엄청난 수요를 촉발하였다. 한편 주택사업자에게는 원가연동제를 통해

적정수준의 이윤을 보장하게 됨으로서 주택개발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대량생산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면서 정부개입이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

었다. 이 시기의 대량생산의 기폭제는 원가연동제의 실시에 있었다고 생

각된다. 기존의 분양가 상한제 하에서는 주택사업자들이 양질의 주택을

제값에 공급하기 어렵다고 보아, '89년부터 분양가 원가연동제로 규제방

식을 바꾼 것이 주효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가격규제

는 필연적으로 가수요를 유발하여 주택 투기현상을 지속시킬 수밖에 없

었으며, 이것이 거품으로 이어져 국민경제에 막대한 폐해를 가져다주었

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 88-'92년 기간 동안의 주택200만호건설계획과 ' 93-'97년간의 신경제 5

개년계획을 감안하면 ' 90년 중반기까지는 주택대량생산시기로 특징지어

진다. ' 90년대 초기에는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200만호계획 기간동안 건설된 주택은 총 272만호로써 목표를 36%나 초

과 달성하였다. 기 지적했듯이 주택공급확대정책은 그 후 문민정부에 들

어와서도 계속되었다. ' 93년부터 시작한 신경제 5개년계획은 ' 93-' 97년 기

간 중 285만호라는 엄청난 량의 주택을 건설공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실제로 목표를 10%이상 초과한 312만호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였다.

그 때문에 주택보급률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노임 및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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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의 상승, 수입의 증가, 국제수지의 악화, 특히 물가 상승 등 국민 경

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었다.

이 기간 중 제도변화를 고찰해 보면, '80년대 말에 도입된 부동산 투

기억제시책은 ' 90년에 더욱 강화되었다. ' 90년에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 산림법 개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도입,

5.8조치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억제 등, 강력한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을 억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가수요를 계속 증가시켜온 만치 부동산가격의 하락은 좀체

로 진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주택건설이 경기의존적, 투기의존적으로 이

뤄졌다는 점이다. 이렇듯 정책의 이중성, 또는 양면성은 주택시장의 왜

곡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대량공급정책에 따른 후유증은 매우 컸으나, 이 같은 정책으로 주택보

급률은 ' 85년의 69.8%에서 ' 95년에는 85.1%, ' 97년 말에는 92.2%로까지

크게 상승하였다. 대량공급으로 주택가격도 ' 91년 5월부터는 하향안정세

로 반전하였고, 그 후 계속해서 안정세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 97년 11월 우리 나라가 IMF 구제금융체제에 들면서 주택시장 상황은

급격히 변했다. 소득감소, 실업증가, 고금리 등 경제적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주택수요도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이 큰 폭

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서울의 ' 98년 5월의 주택가격은 ' 97년 말과 비

교할 때 20-30% 정도 하락하였다.

한편, 주택공급측면을 살펴보면, IMF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주택공

급은 50-60만호를 상회하였다. 그러나 IMF체제가 시작되면서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 때문에 ' 98년 주택생산

량은 건축허가건수 기준으로는 ' 97년의 절반수준 이하인 27만호에 불과

하였다. 그러나 준공기준으로는 11만호가 공급되었을 뿐이다. 결과적으

로 수요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택산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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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정부의 주택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수도권지역에서도 주택분양가를 완전 자율화했으

며, 토지이용과 건축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다. 다음

으로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조세지원을 확대하였다. ' 98년

4월에는 신규주택구입에 대한 취·등록세의 감면조치를 취하였으며, 6월

22일에는 1조 8천억원의 중도금 융자를 포함하여 무려 3조 6천억에 달

하는 주택자금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금융자유화와 자본시장개방

조치에 이어서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을 연계시키는 저당채권 유동화제도

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자금수요가 늘어나면 기존의 주택

금융자금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택관련법령은 일정시점에서의 주택문

제 또는 주택정책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제정 또는 개정되어왔다. 한가

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주택관련법령들은 주로 주택의 대량공급 및 투

기억제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수단과 연계하

여 제정되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주거수준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던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보다 차원 높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

령은 별로 없었다. 물론 정책과제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 특히 예산상의 뒷받침이 없어 구호에 그친 느낌이다.

연대별 주택관련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실태를 요약 정리하면 <표

3-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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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시대별 주택관련법령 제정과 정책수단

경제개

발계획

광의의

주택관련법령제정

협의의

주택관련법령제정
주택정책의 주요내용

1차
(62- 66)

·도시계획법 ( 62.1)
·건축법 ( 62.1)
·국토건설종합계획

법 ( 63.10)
·건축사법 ( 62.12)

·대한주택공사법 ( 62.1)
×공영주택법 ( 63.11)
×주택자금운용법 ( 62.12)
· 토지 구획 정리 사업 법법 ( 6 6 .8 )

·민영주택사업지원 ( 62)
·주택건설개량자금지원 ( 63)
·택지채권발행 ( 64)
·택지조성사업실시 (화곡동지구 ( 65)
·주택및건설자재규격화시도 ( 65)

2차

(67- 7 1)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특별조치세법

( 67.11)

·농어촌지붕개량촉진법 ( 67.2)
×한국주택금고법 ( 67.3)
·한국주택은행법 ( 69.1)

·농어촌지붕개량촉진 ( 62.2)
·주택투기및 건축억제 ( 67.1)
·주택금융제도확립 ( 67.3)
·주택채권발행등서민주택자금조성 ( 6

7.3)

3차

(72- 76)
·국토이용관리법 ( 7

2.12)

·주택건설촉진법 ( 72.12)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 73.5)
·도시재개발법 ( 76.12)

·주택건설촉진 ( 72.12)
·국민주택기금 및 외국차관에 의한

자금지원 확대 ( 72.12)
·주택자재규격화 ,표준화 ,프리훼브주

택 ,자재보급확대 ( 72.12)
·민간전문주택건설업체육성 ( 75.1)

4차

(77- 8 1)
·주차장법 ( 79.4)

×국민주택우선공급에관한규칙 ( 7
7.8)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78.5)
·한국토지개발공사법 ( 78.12)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칙 ( 79.4)
·공동주택관리령 ( 79.11)
·공동주택관리규칙 ( 79.12)
·택지개발촉진법 ( 80.1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제실시

(지정업자제도, 77.12)
·임대주택전매금지 ( 78.12)
·주택건설기준설정 및 체계화 ( 79.4)
·주택자재생산업등록제 ( 80.1)
·택지의 공영개발촉진 ( 80.12)
·공공부문 소형주택건설촉진 ( 81.7)

5차

(82- 86)

·수도권정비계획법

( 82.12)
·집합건물의소유및

관 리 에 관 한 법 률

( 84 .4)

·주택임대차보호법 ( 81.3)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

칙 ( 81.9)

·분양우선순위 세분 ( 82.1)
·주택경기활성화조치 ( 82.1)
·주택투기억제대책 (청약제도개선 ,전

매제한기간연장 ,분양자격요건강화, (
82.12)

·채권입찰제 ( 83.3), 청약예금제도 지

역확대 ( 84 .4)

6차

(87- 9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 ( 84 .12)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

을위한임시조치법 ( 89.4)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91.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 91.4)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 88)
·영구임대,근로자주택공급 ( 89)
·신도시건설로인한 주택대량공급

( 89)

7차 ( 92-
96),신경

제계획

(93- 97)

·농어촌정비법( 94.12)
·임대주택법 ( 93.12) ·부실공사방지

·행정쇄신, 행정규제완화

·경제활성화

주: ×표시는 폐지된 법령

자료 : 상게서, p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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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정책의 평가: 대량생산정책을 중심으로

1) 주택200만호 건설정책( 88∼ 92)

200만호 계획의 목표는 ' 88-'92기간중 총 200만호의 주택을 건설 ·공

급하는 것이었으며, 이 중 공공부문이 45%인 90만호, 민간부문이 55%인

110만호를 공급토록 하였다. 그러나 5년간 무려 272만호를 건설함으로

서 공급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건설경기의

호황에 힘입어 민간부문은 목표대비 165%나 되는 엄청난 량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게 되었다.

<표 3- 3> 계획 대비 실적

(단위 : 천호,%)

구 분 계획(A) 실적(B) 계획 대비 실적(B/A)

총 계 2,000 2,718 1.36

공공부문 900 906 1.01

민간부문 1,100 1,812 1.65

자료 : 건교부

최빈층이라 할 수 있는 1분위 소득계층을 위하여 계획된 영구임대주

택물량은 당초 25만호이었다. 그러나 계획기간중 예산삭감으로 19만호로

축소되었고, 이를 끝으로 이 프로그램은 사실상 종료되었다.

주택200만호계획기간중 GNP 대비 주택투자비중은 연평균 6.9%로서

이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주택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이었다. 당시 UN이나 IBRD가 권고하는 GNP 대비 적정 투자

율은 6-6.5%정도이었다. 총고정자본에서 주택부문이 차지하는 비율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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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준인 18-20%를 훨씬 넘는 23.4%에 달하여 200만호계획기간 동안 주

택투자는 과다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3- 4> 주택200만호 계획기간중 GNP대비 주택투자비중

(단위 : %)

구 분 88 89 90 91 92

GNP대비투자율 4.97 5.56 8.18 8.47 7.53

주택부문고정자본형성/
총고정자본형성

16.0 17.4 23.4 21.9 20.7

자료 : 건교부

또한 200만호 계획기간중인 89년에는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실시

되었다. 이전의 주택분양가격은 층별과 평형별로 고시되는 건축비상한선

에 의해 규제되었으나, 원가연동제의 실시로 인해 주택분양가격이 택지

비와 건축비에 연동하여 상향조정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주택사업자

는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되었다.

200만호 계획기간동안 임대주택정책의 특징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있다. 즉, 영구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 다양한 프로그

램이 실시되었고, 또한 사회주택 또는 복지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의 공급이 특기할 만하다. 90년에는 근로복지 15만호, 사원임대

10만호를 포함하는 근로자주택 25만호 계획이 발표되었다.

주택200만호건설계획의 성과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

선 긍정적 측면으로는 주택공급의 확대, 주택가격의 안정과 소득계층을

감안한 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이 계획기간중 272만호의 주택을 건설하

여 주택보급율은 90년 전국평균 72.4%에서 95년에는 86.1%로 증가하였다.

이 계획이 대량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그 하나는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충분한 택지와 자금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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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동시에 규제완화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 주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80년대 하반기 무역수지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의 여유자금이 주

택시장으로 유입,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등 투기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 측면에서 보면, 200만호 계획의 대량공급 효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한 ' 91년 3/ 4분기 이후부터 주택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건설경기도 3년간의 호황세에서 점차 벗어나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도 가격안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 다른 긍정적인 측면이라면 전술

한 바와 같이 소득계층별로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1분위 소득계층을 대

상으로 한 영구임대주택을 최초로 공급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장기임대

주택, 공공임대주택, 사원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

여 다양한 임대수요에 부응하려 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정적 측면으로는 우선 수도권에서 5개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심화시켰다는 점이다. 그리고 시행초기에는 투

기적 수요를 유발하여 주택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였으며, 주택건설경기

의 과열로 자재 및 인력난이 초래되어 생산요소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빚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과도한 주택투자는 국민경제전반에 걸쳐 주름

살을 가져오기도 했다. 즉 주택200만호 건설계획 기간중 GNP 대비 주택

투자율은 연평균 6.9%이었으며, 특히 90- 91년 기간 중에는 연 8%를 상

회한 바 있다. 이는 82 - 86 기간중 연평균 주택투자율이 5.2%였음에

비추어 매우 높은 것이며, 일시적으로 과다한 투자가 이뤄졌음을 의미한

다. 이와 같은 특정부문에 대한 투자편중은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의 국

제경쟁력을 약화시켰으며, 특히 거품을 유발하여, 최근 우리가 겪고 있

는 IMF구조조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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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제 주택정책( 93- 97)

한편, 93년부터 시작된 신경제 5개년계획은 5년간(' 93∼' 97) 285만호의

주택건설을 목표했으나, 실제로는 312만호를 건설하여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였다. 부문별로는 공공부문이 116만호, 민간부문이 196만호를 건

설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137만호(44%), 기타지역에서 175만

호(56%)를 건설하였다.

공공부문의 개입축소 방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프로그램은 이미 계

획된 물량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토록 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영구임대

주택 프로그램은 종료되었다.

<표 3- 5> 신경제계획기간의 주택건설실적

(단위 : 천호)

구 분 계획( 93- 97)
실 적

대비 (%)
93- 96 97 계

계 2,850천호 2,529 596 3,125 109

공공부문

민간부문

1,350
1,500

945
1,584

219
377

1,164
1,961

86
131

자료 : 대한주택공사,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1998

정부는 영구임대주택제도를 종식시키는 대신 중장기 임대주택을 장려

하였다. 예를 들면 5년, 10년 그리고 최장 50년 임대주택 등이다. 5년 및

50년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목표는 당초 10만호로 설정하였으나, 추진과

정에서 3만호로 축소 조정하였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도 당초

호당 생산비의 70%에서 50% 수준으로 줄었다.

문민정부에 의한 주택부문 신경제 5개년계획은 과거 주택200만호 건

설계획의 답습에 불과했다. 이 계획기간 동안에도 주택정책의 핵심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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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주택공급의 확대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술했듯이 계획기간동안 312

만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200만호 계획기간의 272만호보다 무려 40만호

나 많은 주택을 공급하였다. 우리 나라의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연간

40-50만호 정도의 신규주택공급이 적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결과적으로 신경제 5개년계획기간에도 200만호 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

났던 인력 및 자재난, 시장규제 등 제반문제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던 것

이다.

이 기간동안 민간부문의 분양주택사업은 비교적 호황을 누린 편이지

만, 이러한 호황이 본질적으로 경쟁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

며, 정부의 지원 및 진입규제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하겠다. 그러나 저

소득계층에 대한 공공부문의 역할이 지나치게 축소되었다는 것이 문제

였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당초계획의 30%수준에 불과하

였으며,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도 대폭 축소되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당초에는 재정지원을 70%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50%수준으로 줄었으며, 94년부터는 재정지원을 기금융자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주택금융 활성화를 위해 선진금융기법인 저당채권유동화제도의

도입을 기본방침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주택금융인 경우 대출금리 규

제에 따른 조달-운용금리간 역금리 현상, 취약한 자본시장규모 등의 요

인 때문에 조기 도입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IMF이후 금리가 자율화되

고 자본시장이 개방되면서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다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3) 주택대량공급의 긍정적 효과

주택대량공급은 세 가지 측면에서 주거부문에 크게 기여했다. 우선 주

택의 절대부족문제를 완화했고, 주거수준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특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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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가격안정에 기여했다.

절대부족문제는 보급률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완화되었는지 알 수

있다. 주택보급률은 전국적으로는 ' 80년 71.2%에서 ' 90년까지만 해도

72.4 %에 머물렀으나, ' 90년대 대량공급이 이뤄짐으로써 ' 97년에는 92%를

상회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주택보급률은 지역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지역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아

직도 70∼80%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로, 주거수준 증대 효과이다. 과거와는 달리 '80년대 이후 건설된

주택, 특히 아파트는 대부분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과 온수목욕탕시설

등의 현대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위생상태도 크게 개선되어 왔

다. 대량생산은 또한 주거밀도를 크게 완화시켰다. 가구당 사용방수, 주

거면적 등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

게 개선되었다.

<표 3- 6> 질적 수준 추이

구 분 '75 '80 '85 '90 '95

100인당 주택수(호)

주택당 평균규모(m2)

1인당 주거면적(m2)

1인당 사용방수(개)

목욕시설(온수,%)

수세식화장실(%)

입식부엌(%)

13.7

47.7

8.2

0.43

-

-

-

14.2

68.4

10.1

0.47

1.0

18.4

18.2

15.1

75.7

11.8

0.51

20.0

33.6

35.1

17.9

80.9

14.3

0.71

34.1

51.3

52.4

20.7

82.8

17.2

0.9

75.1

75.0

84.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주택의 평균규모는 ' 75년 47.7㎡에서 ' 95년에는 82.8㎡로 1.7배가 증가하였

다. 1인당 주거면적은 ' 75년 8.2㎡에서 ' 95년 17.2㎡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1인당 사용방수도 같은 기간중 0.43개에서 0.9개로 2배 이상 늘었다.



70

주거의 질적수준은 면적에서뿐만 아니라 시설면에서도 많이 개선되었

다. 목욕탕, 화장실, 부엌 등 주택의 편의시설들이 상당히 개선되었을 뿐

만 아니라, 개선비율의 증가율도 매우 높다. 예를 들면 온수 목욕시설의

경우 ' 80년에는 1%에 불과했으나 ' 95년에는 75.1%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수세식화장실시설도 같은 기간중 18.4%에서 75.5%로 크게 증가하였고,

입식부엌도 같은 기간중 18.2%에서 84.5%로 증가했다.

가구들은 새 주택으로 이주하면서 주거수준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 ' 94년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자료에 의하면 전주택에 대비

한 현 주택의 주거수준변화가 매우 컸음을 볼 수 있다. 전국도시를 평균

으로 볼 때 이주후 전용면적은 18.8%, 방수는 17.4 %, 목욕탕과 화장실의

전용개수는 71.4%, 부엌의 전용비율은 5.2%, 입식부엌이용률은 26.9%,

수세식화장실 이용률은 29.8%, 그리고 온수목욕탕 이용률은 45.5%, 중앙

난방 등 고급난방시설이용률은 43.2% 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3∼5년

사이에 엄청난 주거수준향상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200만호 대량

생산계획이 가져다준 엄청난 변화인 것이다.

셋째로는 주택가격안정과 주거비부담 완화효과를 들 수 있다. 아래의

〈표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가상승과 경제규모증가에 따른 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로 ' 90년대를 전후하여 주택의 절대, 상대가격도 큰 폭으

로 상승했다. ' 75∼' 90년간 주택가격상승률은 평균 6.5배에 달함으로써

동 기간중 국민소득증가율 3.5배, 소비자 물가상승률 4.1배를 크게 앞질

렀다. 여기에 대량생산정책이 투기의존적으로 추진되어 200만호계획이

시작된 ' 88년부터 ' 91년 사이에는 가격이 엄청난 수준으로 상승했다. ' 91

년 하반기에 이르러 주택가격은 안정되기 시작하였다. 주택공급이 갑자

기 늘어 가격이 안정된 것도 사실이지만, 그간 실질소득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했기 때문에 일종의 조정국면을 경험했던 것이다.

아울러 건설경기가 3년간의 호황을 누린 후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는 사실도 주택가격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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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7> 주택가격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5

매 매 14.6 21.0 -0.5 -5.0 -2.9 -0.1 -0.2 1.5 1.7 -11.3

전 세 17.5 16.8 1.9 7.5 2.4 4.6 3.7 6.5 0.8 -19.1

자료 :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월호

그러나 ' 97년 11월 이후 IMF한파에 따른 금융경색과 실업, 임금삭감

등으로 구매력이 크게 줄어 주택가격이 급락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주택값은 많게는 35%의 하락세를 보였다. ' 98년 6월 이후 경제가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정부의 주택수요촉발정책이 가시적 효과를 나타

내면서 주택값은 서서히 회복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가격이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량공급은 주택가격을 안정시켰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상대적으

로 향상시켰다. 아래의 〈표 3-8〉은 연도별 지불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8> 연도별 지불능력

연 도 주택가격
도시근로자가구

연평균소득
PIR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4,440
6,240

9,150
11,760
9,945

9,185
8,480

789
966

1,132
1,254
1,390

1,540
1,706

5.63
6.46

8.08
9.38
7.15

5.96
4.97

자료 : 건설부, 1994

지불능력은 소득대비 주택가격의 비율(Price-to-in come ratio; PIR)로

나타내는데, 이는 '80년대에 계속 증가하다가 ' 91년 9.38을 정점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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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후부터는 계속 줄어들어 왔음을 알 수 있다. PIR이 감소하게된 요

인으로는 200만호 대량생산과 함께 명목소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도시근로자의 임금은 '88년 이후 몇 년간 계속해 연평균 20∼30%씩 상

승했고 이 역시 우리경제를 거품경제로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다.

임차인의 주거서비스 소비에 대한 지불능력 또한 향상되었다. 전세값

이 안정되었기 때문이다. ' 93년 국토개발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전세값을

월세로 전환(imputed rent)한 후, 이를 월평균소득과 비교한

RIR(rent-to-incom e-ratio)은 한 때 30∼40%에 달했으나 93년에는 23.33%

로 하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RIR은 서울 29.17%, 직할시 19.97% 그리고

중소도시 18.67%로 개선되었다.

4) 대량생산정책의 문제점

200만호 계획과 신경제의 주택부문계획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

술했듯이 경기의존적이고 어떻게 보면 투기의존적인 주택생산확대라는

점이다. 생산확대에만 주력하다보니 주거환경개선, 서민주거복지향상, 그리

고 특히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네 만드는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정책목표는 발전적으로 설정하였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

한 전략과 기준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했던 것도 문제다. 예를 들면 30여

년 이상을 주택공급량 또는, 주택보급률을 유일한 정책목표, 또는 목표

달성기준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이라고 하는 주택

정책의 목표를 설정했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기준

으로 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 또는 소득대비 임대료비율(RIR)을 제

시하고,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구체화하고 체계화했어야 했다. 또한

분배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원대상계층을 명확히 하고, 분배

지수 등을 이용해 분배의 형평성이 달성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사

전, 그리고 사후적 평가체계가 갖추어졌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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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수준향상이나 주거환경개선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방당 거주인수

또는, 기준이하의 불량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등을 목표년도에 비

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개선할 것인지, 또는 주거기준 및 주거환경기

준을 설정하고 재고주택을 이 규범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

요한지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이 부재해 왔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적정한 수준의 주거서비스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국민지불능력이

주택정책목표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택배분의 형평성 목표를 단순히 물리적 소비수준의 관점에서

만 언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우리 나라처럼 주택가격의 심한 변동으

로 주택의 사용가치 못지 않게 투자가치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는 주택

정책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주택점유 형태간, 소득계층간, 지역간,

주택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형평성제고가 매우 중요하다. 주택정책

은 많은 경우 「제로섬 게임」이다. 따라서 정책효과에 대한 계층간, 지

역간 편익/ 비용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

이 그간의 주택계획이나 정책에서 중시되어오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주택계획은 전국단위의 총량목표 달성에 급

급한 나머지, 지역적 수요와 공급여건 등 지역특성을 감안하지 못해왔

고, 따라서 지역별 시장대처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지역시장특성, 특히 지역주민의 주거의식과 지불의사,

지불능력 그리고 주거선호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현실성있는 계획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끝으로,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문제점은 주택정책이나

계획이 새 집을 짓는 데만 많은 노력을 경주하다보니 살기 좋고 편안하

며, 환경친화적인 동네를 만드는데 소홀해 왔다는 점이다. 삶의 질을 높

이려면 주택의 내부공간을 현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들과 더불

어 살 수 있는 깨끗하고 정다운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

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점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주택정책의 초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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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고밀아파트를 중심으로 대량생산에만 치우치다보니 결과적으로

밀집되고 밀폐된 거주공간에서의 주거생활은 매우 건조할 수밖에 없어

왔던 것이다. 이웃에 누가 사는지조차 모르면서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

인 단지관리가 가능하며, 자녀의 정서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21세기에는 주택정책의 파라다임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을 만들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

으로 정책 우선 순위가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 때문에 이 기간중

역사이래 가장 많은 집을 짓고, 주택의 내부공간의 품질도 매우 크게 개

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거만족도는 오히려 3∼4년전에 비해 하락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4차국토계획 주거부문에서는 살기

좋은 우리동네만들기를 기조로 하여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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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단기추진계획

1.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 창달

1)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의 추진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규모, 밀도,

유형을 다양화하고 단지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 현재 주택건

설기준에 관한 규정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

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독자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신축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특히 건축기준, 조경기준,

가로환경 기준 등을 지역의 특성에 맞춰 지역마다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설계기법에 있어서 공동체의식과 한국성을 강조하는 설계 및 단

지조성기법을 개발, 보급하여야 한다. 전통마을의 단지구성을 현대적 감

각으로 재현할 수 있는 설계기법을 개발하여 공동체의식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cul-de-sac, PUD, clu ster등 다양한 설계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cul-d e-sac설계는 차량의 흐름을 단지주변으로만 한

정하여 차량과 분리된 보행자로를 확보하는 설계방식이다. 이러한 가지

형 도로망은 단지내에 통과교통이 없어 보행자 중심의 주거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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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주민간의 대면적 접촉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설계방식

이다. PUD(Planned Unit Developm ent)는 일단의 지구를 하나의 계획단

위로 그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을 개발자와 계획당국이 협의과정을 통해

융통성있게 책정, 적용함으로써 환경의 질과 개발경제성을 동시에 추구

해가는 제도이다. 이는 필지별 건축행위를 미시적으로 규제하는 방법으

로는 지구단위개발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여 도시개발

에 있어서 시장기능이 갖는 능률성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사회의 공익성

을 추구하는 제도적 방법이다.17)

<그림 4- 1> cluste r를 이용한 설계사례(미국 Laguna West) >

※ Laguna West는 역에서 단지외곽까지의 반경이 600m로서 도보 10

분이내의 거리이며 단지면적은 12만평으로 총1,400세대를 수용하도

록 계획되었다. 대중교통을 기본적 연계수단으로 하고 단지내에서

는 도보이동이 편리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17) PUD는 용도지역제와 획지분할규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에서 종래 택지개발방

식이 지니는 문제점, 예를 들어 공공오픈스페이스 확보곤란 등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다 . 원래는 주택지개발에 적용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으나 주

택지외에 상업지 등 다양한 지구개발에도 적용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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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er 기법은 각 세대를 입구중심이나 공동정원을 중심으로 배치하여

하나의 주호군(住戶群)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오픈스페이스를 중심으로 주

민들간의 대면접촉기회가 많아짐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다. 일

반적으로 Cluster 기법에 의해 형성되는 주호군은 20세대 미만이다.18)

다양한 설계기법의 핵심은 대중교통체계를 기본적인 연계수단으로 하

고 단지내에서는 도보에 의해 연결이 가능하며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가

능한 커뮤니티 단위의 주거지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고 특히 주

민공유공간 및 개방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을 이용

하여 주민축제,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고 공동세탁장, 유아들의 놀이방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활동을 촉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커뮤니티내 거주자들간에 관계망(network)형성을 유도하여

공동체에 대한 귀속감과 동네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미래의 사회

는 관계망이 중요한 사회가 될 것이며 따라서 주거단지도 이러한 사회

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아파트 안에 "옛

거리"를 조성하여 걷고 만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도 주민들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내 기업체 및 상업시설과 주거단지를 연결하여 기업체의

편익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기업체의

복지시설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기업 및 상가내의 공간을 활용

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거나 재활용시장을 개설한

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획을 통해 주민간의 연

대감을 형성하여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고

지역주민과 기업체간의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18) Clu ster는 입구중심형과 공동정원중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입구중심형은 입구

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쉽게 하나의 주호군으로 인식되며 주민간에 접촉기회가

많아진다 . 공동정원중심형에서는 주민들이 그들의 정원을 감상하거나 사용하는

여가시간동안 사교적 접촉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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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친환경적 커뮤니티 조성

친환경적 커뮤니티조성의 장기적 목표는 주거단지에 있어서 생태환경

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

는 생태환경을 중시하는 인식의 전환이 밑받침되어야 하며 장기적인 계

획과 제도의 개선에 의해 가능한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관리효율적이고

자원절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관리의 효율성은 설계단계부터 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재사용에 있어서 인체에 해를 끼치는

발암성, 방사성이 있는 건축자재사용을 피하고 내부마무리에는 천연자재

를 이용하여 자연적인 습도조절기능에 의한 건강한 실내공간을 마련하

도록 하고 목폐재를 활용한 건축자재 등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

록 한다.

자원절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자가처리시설확보를 통

해 쓰레기의 외부유출을 가급적 억제하고 쓰레기 리사이클링을 추진하도록

한다. 자원절약과 환경보호의 이념이 생활속에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주거

양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3)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 제정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창달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역시 커뮤니

티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기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정비하고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을 제정하도록 한다. 동 법

은 재개발사업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서 다루고 있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내용을 통합하고 공

공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19)

19)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절차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부분

에서 자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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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안정적 공급

1) 주택소요전망

향후 주택소요전망을 위한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이는 미래의 주

택소요를 가구증가로 인한 소요와 보급률증가로 인한 소요를 더한 것으

로 파악하는 것이다.

NCt = (DRt-DR0)NH t + rS0 + Dt

N Ct 주택소요량

DRt 목표년도 t의 주택보급률

DR0 현재연도 0의 주택보급률

N H t 목표년도 t의 가구수

r 가구증가율

S0 현재년도 0의 주택재고량

D t 목표년도 t까지의 주택멸실량

2) 주택소요전망

(1) 가구 및 주택재고기준

향후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의 일반가구수는

1,900만가구이고 이중 1인가구 비중이 23.5%로 증가할 전망이다.20) 따라

서 향후 1인가구가 중요한 주거수요집단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으

로는 보급률에서 사용하는 가구개념을 일반가구를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20) 95년의 총 일반가구중 1인가구 비중은 12.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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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수 역시 독립적 주거생활의 영위가 가능한 거주단위재고를 기준

으로 하여야 한다. 소유권을 기준으로 하는 주택수의 계산에서는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더라도 소유주가 하나이면 한 채의 주택

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

되어 있고 화장실, 부엌 등의 시설을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이를

하나의 거주단위로 보아 실질적인 의미의 보급률을 산정하는 것이 시장

상황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21)

(2) 주택소요의 추정

일반가구, 거주단위재고 기준 보급률을 사용할 때 95년의 보급률은

89.4 %이고 통상적 보급률로는 86%에 달한다. 98년의 경우 통상적 보급

률은 92.4 %로 추정되고 일반가구, 거주단위재고 기준 보급률은

93.2-93.9%에 달한다.22)

<표 4- 1> 일반가구 기준 주택소요

구 분 1995 2000 2004 2010 2020

일반가구수(천가구) 12,956 14,625 15,833 17,364 19,039

목표보급률(%) 86 93.9 101 103 106

주 : 가구수는 통계청의 가구추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수증가율을 계산하여 1995년 가구

수를 기초로 하여 추정. 95-2000년간 2.45%, 2001-2005년까지 2.01%, 2006-2010년까지

1.45%, 2011-2020년까지 0.93%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보감법 적용하여 추정

21) 1990년 센서스에서는 거처개념의 주택수를 집계하였다. 보통가구와 소유기준 주택재

고를 이용한 주택보급률이 72.4%인데 반해 거처개념 주택수를 적용하면 주택보급률

은 보통가구기준으로는 전국 83.8%로 높아지고 일반가구기준으로도 74.8%에 달한다 .
1995년의 경우 소유단위 재고는 957만호이고 거주단위재고는 1159.9만호이다. 98년에

는 소유단위재고가 1063만호, 거주단위재고는 1298만호로 추정된다 . 보다 정확한 95년

자료를 이용할 경우 통상적 소유단위재고는 거주단위재고의 82.5%가 된다 .
22) 90-93.6%의 차이가 나는 것은 센서스가 실시되지 않는 연도의 일반가구수를 추정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 95년 일반가구수에 통계청에서 발표하고 있는 2000년

까지의 가구증가율을 적용하여 98년의 일반가구수를 추정하면 1393.5만가구이다. 그러

나 건설교통부(1999)의 연구에서는 95년 일반가구에다 매년 주민등록상의 세대수증가

율을 적용하여 98년 일반가구수를 1382.7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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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4년간의 연간신규공급량은 55-60만호 범위에서 정하였다. 2005

년 이후부터는 보급률증가분과 가구증가율을 고려하여 신규소요량을 산

출하였으며 2000-2020년간 총소요량은 770만호가 된다.

주택보급률산정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멸실률이다. 멸실

률이 높으면 신규공급량이 많더라도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은 멸실

량만큼 상쇄되기 때문이다. 90년과 95년의 센서스자료를 이용하여 멸실

량을 추정해보면 5년간 1,323만호가 멸실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연평

균 26.4만호로서 멸실률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23) 이를 전년도 주택

재고대비 비율로 계산하면 연간 1.7%내외가 된다. 4차국토계획에서의 멸

실률(전년재고대비)은 2000년대 초에는 1.2%수준으로 가정하고 향후 주

택재고관리정책이 비중있게 다루어질 것을 감안하여 계속 하향조정하여

2015년이후는 0.5%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신규소요가 전량 공급된다고 가정할 경우 보급률은 2002년경

100%에 달하고 2020년에는 106%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24)

(2) 택지개발방식별 택지공급전망(2000-2004)

택지개발방식은 재개발·재건축, 기존 나대지 및 용도전환토지이용,

신규택지개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발식별 비중은 과

거의 공급추이를 감안하여 정하였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을 통해 공급된 주택은 최근 5년간 연평균 55,000호정도에 달하고 있으

며 특히 96- 97년에는 연간 7-8만호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 재건

축지역에서의 공급물량은 대부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공급되고

23) 건설교통부(1999)의 연구에 의하면 전년도 주택재고 대비멸실률이 1996년 1.8%, 1997
1.76%, 1998 1.74%이다.

24) 보급률의 추정은 연간신규공급량과 멸실률에 따라 달라진다. IMF이전의 연간공급량은

50-60만호에 달하였으며 2000년부터 경제회복에 따라 이 정도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전년도 주택재고 대비 멸실률이 1%정도로 낮아지면 2002년 100% 달성이 가능하다.
그러나 2000년 초반의 적정주택공급량인 40-50만호가 공급되고 현재의 실재멸실률보

다 약간 낮은 1.2%정도의 멸실이 이루어질 경우 보급률은 2007년경이 되어야 100%달

성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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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전국적으로는 다소 낮게 잡아야 할 것이다.25) 향후 2000-2004년

까지 재개발, 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 이 정도의 주택물량이 공

급되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는 동 기간중 총공급량의 10-15%에 해당된다.

따라서 택지개발방식별 택지공급은 단기적으로는 재개발, 재건축 방식

이 15%, 공장용지등의 용도전환용지 및 나대지 등 도시내의 개발가능지

를 활용한 방식이 35%이 될 것이다. 나머지 50%정도는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한 신규택지개발방식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26)

25)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택공급호수는 다음 표와 같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선사업
합계

91 2,730 4,908 19,500 27,138

92 3,359 8,585 12,700 24,644

93 10,476 17,199 6,800 34,475

94 11,287 22,562 8,600 42,449

95 8,827 35,165 6,600 50,592

96 29,923 41,967 11,000 82,890

97 10,131 40,787 19,500 70,418

26)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택지개발방식별 택지개발가능토지는 다음 표와 같다. 서울시는

신규개발가능지가 부족한 반면 택지공급원으로서 재개발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 서

울시의 현재 재개발사업대상구역과 장기적으로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 및 신시가

지개발방식으로 개발가능한 지역을 모두 합하면 향후 2011년까지 총 822개지역에서

900만평정도가 개발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 이중 신지가지개발방식의 비중이 10%정

도이고 90%는 기존 주거지에서의 재개발이나 용도전환에 의한 공급이 가능하다 .

기 존 주 거 지
신시가지

개발지역
합 계

재개발지역1) 재건축지역
토지용도

전환지역2 )

역세권주택

공급지역

지역수 430 309 12 60 11 822
구성비(%) (52.2) (37.6) (1.5) (7.3) (1.3) (100)

면적 5,048,328 2,382,319 156,280 621,937 925,343 9,134,206
구성비(%) (55.3) (26.1) (1.7) (6.8) (10.1) (100)

주: 1) 서울시의 경우 재개발지역은 자연환경보존형 재개발지역과 공동주택개발형 재

정비지역, 도심재개발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2)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전적지를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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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모별, 주택유형별 분포(2000-2004)

2000-2004년간 주택공급량중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18평이하를 30%,

18-25.7평을 40%, 25.7평초과를 30% 짓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주택유형

별로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비율이 8:2가 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비율을 점차 하향조정하였다.

<표 4- 2> 신규공급주택의 규모별 분포 (2000- 2004)

합 계 18평이하 18- 25.7평 25.7평초과

100% 30% 40% 30%

주 : 규모별 분포비율은 현재 재고분포와 설문조사의 선호분포 등을 고려하여 정하였음

<표 4- 3> 신규공급주택의 유형별 분포 (2000- 2004)

합 계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 립

100% 30% 60% 10%

이러한 물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택투자액을 추정해보면

2000-2004년까지는 GDP대비 약 5% 내외의 주택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주택투자율은 200만호를 전후한 시기의 7-8%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나 과거의 주택투자가 과잉생산체제였다는 점을 감안

하면 경제규모에 비해 적정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주택산업은 전후

방 연관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 따라

서 향후 5년간 79.8조원의 주택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 연간생산유발효과가 38.4조원, 수입유발효과가 2.3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13.6조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는 연간 49.6만

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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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4> 주택투자의 거시경제효과

(단위 : 십억원, 천명)

구 분 주택투자액 생산유발효과 수입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5년간 총액 79,849 192,306 11,637 68,212 2,478

1년간 평균 15,970 38,461 2,327 13,642 496

(4) 공공임대주택재고의 지속적 확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수당의 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공급정책을 집중적

으로 시행하도록 한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지 않고 있으므로 저소

득층을 위한 주택재고의 확보가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것이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대주택

으로만 활용하는 영구임대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재고를 확

보하고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2)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신축주택의 공동/ 단독주택 비율은 현재의 9:1에서 2004년까지는 8:2로

하고 장기적으로 계속 하향조정하도록 한다. 총주택재고중 공동주택비율

이 95년 49%였으나 95년 이후 연 신규공급주택의 90%가 공동주택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 97년말 현재 총주택재고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포

함한 공동주택비율은 56%로 급격히 높아졌다. 외국의 경우 총주택재고

중 공동주택비율이 일본 40.3%(93), 미국 33.4 %(93), 영국 20%(90), 독일

20%(90)인 것에 비하면 우리의 56%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층·중저밀도의 주택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층 연립형태의 주택공급27)을 늘리며 공동주택의 개발밀도(용적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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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기적으로 전국도시평균 20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개발밀도를

낮출뿐만 아니라 산지,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고 환경조건을 수용하는

다양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도록 한다.

<표 4- 5> 현재 공동주택 개발 밀도(용적률)

구 분 재건축 민영주택 재개발
수도권
신도시

용적률 341% 332% 311% 169-226%

자료: 변영진, 바람직한 도시주택재건축과 정부의 역할 , 1996

3) 택지의 안정적 공급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택지공급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고

택지개발장기계획수립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택지공급방식은 재개발, 재건

축 또는 나대지활용 등 기존시가지정비를 통한 방식과 신신가지개발방식

등의 신규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난개발을 막고 택지의 효율적 이용

을 위해 향후 택지개발예정지를 사전에 지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야 한다. 이를 위해 택지개발예정지를 도시기본계획에 사전 명시하고 도

시근교 녹지 및 농지를 선별적, 단계적으로 개발하도록 한다.

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를 다양화하도록 한

다. 장애인편익주택, 노인주택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고

27) 저층집합주택의 종류에는 타운하우스(town house), 플랫(flat), 중정형주택(patio house),
매조네트(masoinnette), 듀플렉스(duplex), 테라스하우스(terrace house) 등의 다양한 유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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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테라스하우스, 코하우징 등 물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

급한다. 주택의 소재에 있어서도 목주주택, 스틸하우스, 철골조주택 등

다양한 소재의 주택을 공급한다.

<그림 4- 2> 테라스하우스 사례

가구특성에 따른 입지의 차별화를 도모하여 교통의 편리성을 중요하

게 고려하는 1인가구, 노인가구, 저소득층가구를 위해서는 도심에 입지

를 확보하도록 하고 도시외곽에는 중저밀도의 환경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도록 한다.

다양한 주택의 공급을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변화 및 선호변화에 따

라 주택내부의 평면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변형 설계기

법 도입을 활성화한다.

가변형주택에는 마감재선택형 주택, 평면주문형 주택, 가변형 주택, 골

조·내장분리공급 주택, 병합형 주택 등이 있다. 마감재선택형주택은 가

장 간단한 방법으로서 벽·바닥마감재, 부엌가구, 조명기구 등 실내마감

재와 장식을 수요자가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는 80년대 중반이후 신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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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 중대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자들이 실내마감재를 교체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28) 마

감재선택형과 유사한 방법으로 마이너스 옵션제가 있다. 이는 마감재중

일부를 주택공급업체에서 시공하지 않고 사후에 입주자들이 직접 시공

하고 해당 마감재 시공비용을 주택가격에서 공제해주는 방법이다. 이전

에 시행되던 선택사양제보다 다소 진전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마감재부분의 공사원가가 노출된다는 점과 공제해주는 마감

재비용이 시중가격에 못미치므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적극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평면주문형주택은

수요자의 가족구성이나 생활방식에 따라 방의 수 및 거실크기를 조정하

는 방식이다. 가변형주택은 칸막이벽체 등이 손쉽게 움직일 수 있는 구

조로 되어 있어서 거주자들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방 배치를 바꿀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업체들이 가변형주택으로 내놓은 주택

들은 대부분 방 1개와 거실을 통합/ 분리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평면방식

을 채용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가변형주택은 수요자의 개별성에 대응

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계획이념상의 궁극적인 도달점으로 지향되고 있다.

골조·내장분리 공급은 평면구조 선택의 폭을 극도로 확대하여 구조체

를 제외한 내장일체를 소비자가 별도로 주문하는 시스템이다.

병합형 주택은 2호의 주택을 1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이

다. 이는 당장은 경제능력이 낮은 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을 공급하

는 것이 필요하지만 향후 경제발전과 소득증가에 따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개인소유의 분

양주택에서는 주택규모의 증대를 주거이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용이

하므로 병합행위를 기대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 방식은 특히 소형임

대주택단지에 활용할 수 있는 설계방식이다.

28) 거주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실내마감재는 거실바닥재(67.4%), 벽지(65.3%),
싱크대(46.0%), 조명기구(31.9%), 거실장(26.2%), 침실장판지(14.9%),욕조(14.8%) 의 순

으로 나타난다 .(박영기외, 1996, p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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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공급 확대

앞으로는 보급률증가 및 자가주택가격안정으로 임대와 자가주택선호

간에 무차별적 현상이 나타나고 따라서 주택임대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

이다. 또한 임대와 자가주택은 장기적으로 보완관계가 될 것이다. 따라

서 주택경기에 따라 적정량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해야 한

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총주택재고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을 97년 5.5%에서 2004년 7.7%로 확대하도록 한다.

향후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으로 건설하여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

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임대주택으로만 활용하는 영구임대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에게 주택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표 4- 6> 외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

(단위 : %)

국 가

(도시)
영국

(런던)
미국(워
싱톤DC)

프랑스

(파리)
일본

(동경)
핀란드

(헬싱키)
캐나다

(토론토)
홍콩 싱가포르

비 율 21 1 30 8 31 8 64 79

자료 : The Housing Indicators Program, IBRD, 1992

또한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인식전환 및 소득증가율 둔화로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임대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현재는 중산층용 임대주택이 대

부분 개인에 의해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영세성을 탈피하여 기업화를

유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세제·금융지원 및 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

이 필요하다. 자산담보부채권(ABS)이나 부동산투자신탁(REITs) 제도도입

을 통해 소액투자자들이 임대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주택의 물리적 관리 및 임차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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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개별적인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점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주택관

리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임대주택도 자가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의 공급되도록

하고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주거안정성(tenure security)이 보장될 수 있

도록 한다. 임대주택 주거단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고하고 임대

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단지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3.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1) 공동주택관리 전문화

단기적으로는 공동주택의 과학적 유지, 보수, 관리시스템의 개발 등

기술적으로 도입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다. 설계공모 등을 통해 관리

효율적인 설계와 시공을 장려하도록 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설계단계부

터 고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설비

및 배관의 설치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유니트의 조합, 가변성이 높은 플

렉시블 배관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고 관리자동화시스템 도입으로 관리

비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효율적인 주거단지가 되도록 한다. 또 시설부

위별, 자재별로 내구연한 및 결함발생주기 등을 감안하여 하자부위와 하

자보수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의무적 관리대상을 주상복합건물, 300세대 이하 소규모단

지, 도심지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주택 등까지 확대하고 관리서비스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서비스수준을 제고한다. 예를 들어 택배, 간이우체국

운영, 팩스전송, 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다.

공동주택의 대규모수선비용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를 실시하여 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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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후술하는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과 연계하

여 커뮤니티단위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다.

2) 리모델링산업 육성

주택의 공학적 구조안전측면뿐만 아니라 주거수요의 질적 패턴의 변

화와 건설기술발달 등의 영향으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이 예상된다.

리모델링시장은 95년 현재 전체 건설투자액의 7.4 %에 이르고 있다.29)

전체 리모델링 시장중 주택부문의 비중은 80년 47.9%에서 95년 62.6%

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리모델링 시장은 90년이후 연평균 10.8% 성장

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평균 10%이상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

된다. 참고로 유럽의 경우 리모델링시장의 규모는 전체건설시장의 35%

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향후 리모델링시장이 전체 건설시장에서 중요한 영역이 될 것

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리모델링산업의 육성,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

해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30)

관리사무소내 설계도면의 비치를 의무화하여 개보수시에 활용하도록

하고 대수선, 개보수, 증개축 활동을 위해 자재 및 설비 산업 육성이 선

행되어야 한다. 개보수가 용이하기 위해서는 설비 및 시설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거주자가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DIY용 설비와 연장 보급도 필요하다.

29) 95년 현재 건축물 유지, 보수시장의 규모는 6조 1150억원으로 동년 총건설투자액 82
조 3,860억원의 7.4%에 해당된다 . 이러한 건축물 유지, 보수 시장의 규모는 80년에 비

해 연평균 17.3%가 증가한 것이다 .(건설산업연구원, 1999)
30) 저층아파트의 경우 통상 20년이 경과하면 재건축사업이 이루어졌으나 고층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낮은 일부단지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사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층아

파트의 경우 리모델링이 중요하다. 또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 등도 앞으

로 중요한 리모델링시장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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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활동을 주거단지정비와 연계하고 주민참여 강화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광역관리방식이 도입되어 동(洞)단위 또는

지역단위의 전문적 주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하여 관리비 절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냉난방 설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방역 등의 관리는 특히 광역화를 통해 관리비절감과 효율적인 관

리체계구축이 가능하다.

관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건물 및 시설물유지중심의 관리를 지양하고

경영관리 및 안전관리, 생활관리 등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를 지

향하도록 한다. 경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확

보하여 각종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적극적인 환경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활동에 적극적, 조직적으로 참여토록

계몽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주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프로그램을 위한 근거법 마련

기존 불량주택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 정비하여 커

뮤니티중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주거환경개선시 커

뮤니티의 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여 수복재개발 등의 다양한

재개발기법이 활용되도록 한다. 또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

금조성을 위한 법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불량주택보다는 다소 상태가 양호한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밀

집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는 보전경제성

이 있는 단독 및 다가구주택 지역에 대한 공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

고 특히 주변가로의 주차장화, 기반시설의 부족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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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31)

4.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1) 소외계층의 범위 확대

소외계층은 시장소외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

장소외계층은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정상적 주택시장참여가 어려운

계층을 말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은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하며 경제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시장소외계층 중 법정 영세민 등 일부에 대해 생계비보조가

있었으나 체계적인 주거보호가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영세민전세자금 지원 등이 단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32)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을 2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로 하여 저

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재고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이나 장애인에 대해서는 노인용, 장

애인용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별

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저층을 노인가구나 장애인

가구를 위한 설비를 갖춘 노인 및 장애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

안을 검토한다. 또한 노인, 장애인을 위한 주택건설기준에 대한 연구개

발을 통해 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31) 진입도로가 열악하나 주택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에 양호한 단독주

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정비지역을 지정하거나,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주

차장정비지구를 지정하고 소요비용의 일부를 도시정비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

이 고려될 수 있다 . (국토연구원, 1998,p112-113)
32) 우리나라는 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소관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문제는 건설교통부

소관으로 정책이 이원화되고 있고 각 부서간 협조체계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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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국토계획에서는 경제적 소외계층의 규모를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

규모인 총가구의 34.4 %( 95년 기준)로 가정하였다.33) 소외계층을 위한 주

거복지는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을 자산보유정도, 주거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

준미달가구를 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를 소득계층에 따라 하

위5%의 최저소득계층과 5-15%의 계층, 15-34.4%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책

을 실시하도록 한다.

2) 중단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주거복지정책중 중장기적으로는 주택수당 및

임대료보조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여 총주택재고중 임대주택재고 비율을 2004년 10%까지 확

대한다.

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여러 형태의 저소득층

용 임대주택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향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일

정기간 임대후 분양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 또는 20년이상 임대

등으로 공급하여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주택재고를 확보하도록 한다.

3) 비영리단체에 의한 소외계층의 주거지원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에 의한 지원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

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물론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등도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들에 의한 소외계층의 주거지원에 대

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민간부문에서의 주거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33) 대한주택공사(1999)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95년기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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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정책 인프라의 개선, 정비

1) 주택산업선진화

주택산업의 선진화와 관련하여 단기적으로는 자재, 설계, 설비산업 등

이 육성되어야 한다. 단순시공부분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부분이

발전해야 한다. 또한 시장개방하에서 국내주택산업이 외국업체와 경쟁하

기 위해서는 표준화와 규격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개발안에 대해서 택지공급우선권 등의 혜택을 주어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주택성능인증제 및 주택성능보증제도를 도입하도

록 하고 특히 내력구조부에 대한 보증책임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하자

보수는 시설부위별, 자재별로 내구연한 및 결함발생주기 등을 감안하여

하자부위와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조정한다.

단순시공위주의 주택산업은 경쟁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양산업이

될 수도 있다. 주택산업이 지식산업화하려면 수익성향상과 상품화전략을

위한 가치경영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과거 분양가가 규제되는 시장에서

는 매출극대화전략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었다. 그러

나 미래의 지식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만으로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며 고부가가치의 상품개발이 수익성의 원천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개발능력을 갖춘 개발업자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2)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소외계층의 주거

복지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단기에는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조성을 위한 근거법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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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문에 충분한 금융/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어 REITs 제도도입시 투자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업에 투

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임대업에 대한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앞으로는 주거지정비문제를 도시정비 및 도시개발측면에서 접근해야

하고 전체적인 도시발전의 측면을 고려하여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계

획을 수립하고 집행해가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

할이 새로운 분담기준에 따라 재정립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정착으

로 주택분야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며 지방정부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거기획, 정책수립, 집행능력을 강화

한다. 주거정책을 지역개발, 도시개발, 지방재정과 연계·통합하여 추진

하도록 하고 주택 및 택지개발계획을 지방재정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

써 인프라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내 저소득층 주거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변화상황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 지방경

제, 고용 및 복지정책과 연계하여 서민주거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실업대

책 및 지방재정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재정분담

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한다.

3)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개선

실물시장과 자본시장을 연계하기 위한 저당채권유동화제도를 활성화

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리의 하향안정과 장기채 시장의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액 상환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

도록 하고 ABS,34) REITs35) 등의 활성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34) ABS (Asset Backed Securities : 자산담보부 증권)는 자산을 담보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말함 . 특수목적회사는 자산을 유동화시키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서 이

회사가 금융기관 등 자산보유자의 자산(대출채권, 시설대여채권, 부동산 등)을 모아

이를 근거로 증권 혹은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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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수혜대상계층은 줄이고 수혜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현재는 건설자금위주로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개보수 자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지역 임대주택공급

지원자금 등으로 다기능적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조성이 중요하므로 단기적으로는 1종채권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할 수 있다.

주택관련세제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취등록세의 세율을 낮추거나, 등록세를 수수료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한

다.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되 호화주택 등에 상대적으

로 중과세함으로써 주거과소비를 억제하고 적정한 주거소비를 유도하도

록 한다.

4) 국민주거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현재 신규주택 공급제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주택관련법률을 정비하

여 주거권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위한법률 을 제정한다. 주

거권은 지역, 계층,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주거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36) 주거권의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주거향상을

35) 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 부동산투자신탁)는 주식, 기타의 출자 또는

수익증권을 발행해서 일반투자가의 자금을 모집하고, 이 자금을 직접 부동산에 출자

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채권 등에 운용한 후,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방식. 투자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향후 개

발될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재개발이나 도시개발의 중요한 자금조달수법

이 될 수 있음

36) 주거권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보면 주거권을 위한 몇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인종, 지역, 고용상태 등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비차별성의 원칙, 둘째

내집마련이 용이한 가격의 집과 임대료지불이 가능한 적정 임대주택이 있어야 한다는

접근-이용가능성의 원칙, 셋째 홈리스들이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홈리스우선의 원칙, 넷째 모든 세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세입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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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주거향상을 위한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목 적

- 주거정책의 기본이념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

- 주택자금의 지원 등

-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기준의 설정 등

- 공동주택의 관리

- 커뮤니티 주거환경 개선

-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주거환경의 보호

- 임차인의 보호

- 철거민의 보호 등

동 법을 상위법으로 하여 「공동주택관리에관한법」(가칭),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법 (가칭) 등을 제정하도록 한다.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법에

의해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 (가칭)을 조성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정비, 통합한다.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에

의해 프로그램특성별로 지원을 다양화하고 향후 국민주택기금을 본 기

금에 통합,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동 기금은 지방양여금, 국고지원

의 일부를 전용하여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 주거복지지표개발과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국민주거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주거복지지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

퇴거당하거나 철거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임차가구보호원칙, 다섯째 깨끗한

물, 전기, 채광, 상하수도, 도로 등 공공서비스와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갖는

다는 주거서비스를 보장받는 원칙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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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거복지지표는 단위주택요소 및 옥외환경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상

황분석 및 정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주거복지지표는 정책활용지표

와 상황분석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활용지표는 규모 ,시설, 설비의

양과 질적 수준, 주거비부담정도, 커뮤니티의 물리적 상태, 각종 편익시

설 등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로서 단일목표의 설정이 가능

한 지표이다. 반면 상황분석지표는 점유형태의 안정성, 형평성, 주거환경

등 포괄하는 것으로서 정책목표로 활용할 수 는 없지만 현재 주거상황

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이다. 계획의 전반기에는 거처지표(예: 밀도, 시

설, 설비)를 강조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환경지표(예: 녹지공간비율 등)

및 문화지표를 강조한다.

주거복지지표는 주거정책의 목표를 점진적,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있어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95년 현재 일인당 주거면

적 5.4평을 2004년경에는 6평으로 상향조정하되 월세가구의 경우 현재

3.6평을 2004년에는 5평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프로젝트

를 평가할 때도 주거복지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심사시 지역간 형평성과 재원이용의 효율성을 적절히 감안하

여 결정할 수 있다.

<표 4- 7> 주거복지 정책지표의 목표설정(예)

주거복지

지표군
세 부 지 표 1995 1997 2000 2004 2010 2020

양적지표

주 택 보 급 률 (%) 89.6 92.2 94.5 97 101 106

공 가 율 (%) 3.15 - 3.3 3.5 4.0 5.0

공공임대주택재고(%) 4.9 5.5 6.5 7.5 8.9 10.0

질적지표
1인당 주거면적 (평) 5.4 - 5.7 6.0 7.0 8.0

최저주거기준미달가구비율(%) 27.9 - 25.0 20.0 15.0 10.0

주거비

부담지표
P I R (배) - 4.2 4.0 4.0 4.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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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로 최저기준, 유도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

지원절차와 방법 등을 지자체조례로 제정한다.

<표 4- 8> 최저주거기준 (예)

구 분
규 모 기 준 (㎡)

제1안 제2안 제3안

침 실

주 침 실 9.0 10.80 -

2인용침실 7.5 8.10 9.90

1인용침실 5.0 5.76 7.43

부 엌

1인 가 구 2.1 2.40 2.16

1∼4인가구 2.4 3.00 7.43

5인이상가구 3.0 3.48 9.90

화 장 실
1∼4인가구 2.0

기존 60m2이하 주택에서 침실+부엌

면적 대 기타면적 평균비율을 적용하

여 추정

- 침실과 부엌면적 30m2 미만 : 68%
- 침실과 부엌면적 30∼40m2 :

71-75%
- 침실과 부엌면적 40m2 이상 : 75%

5인이상가구 2.2

수 납 및

기타공간

1∼4인가구 2.0

5인이상가구 2.5

현 관

1인 가 구 1.0

2∼4인가구 1.3

5인이상가구 1.5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기준 도입방안 연구, 1997

·제1안 : 가장 낮은 수준의 기준으로 인체공학이론에서 제시한 주택의 요소공간면적

중 가장 낮은 쪽에 해당하는 면적을 채택

·제2안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사한 주택내부 단위공간의 치수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추출한 면적

·제3안 : 일본이 1973년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한 후부터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면적

6) 시민단체 역할 증대 및 시민참여 강화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를 도시개조차원의 시민운동으로 전개한

다. 미국의 city beautiful m ovem ent, 영국의 garden city m ovem ent와

유사한 운동이 시민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커뮤니티단위의 주민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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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이러한 커뮤니티단위의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 문화를 중시하고 환경보전의식이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

체의식이 함양될 수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체들이 무주택 노인이나 홈리스 들에 대

한 일시적 거처를 제공하는 등 서민주거문에 해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전환하고 이를 지원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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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장기추진계획

1.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 정착

1) 주거를 통한 문화적 욕구 충족

복합적 커뮤티니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새로운 주거문화를 정착되

도록 하는 것이 새로운 주거정책의 목표이다.37) 이를 통해 주거가 과거

처럼 기본적 욕구(basic need)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문화적 욕구(cultural need)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주거를 통해 비바람을 막고 신체의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가장

하위단계인 생리적 욕구의 단계라 할 수 있고,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

구, 자아존중의 욕구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아실현의 욕구단계에 이르게

된다. 주거를 통한 최소한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건강한 생활은 가장

하위단계의 욕구에 해당한다. 이러한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가장

상위단계인 자아확신감, 성취감, 경쟁력, 독립심 등을 포함하는 자아실현

37) 커뮤니티는 지역성, 관계망, 질의 세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 지역성(locality)은 고정적

거주의 장소로서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을 의미한다. 관계망(network)은 상호성과 갈

등성을 동시에 갖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세 번째 요소인 질(quality)은 문화적

도덕적 교감이 이루어지며 정신적 심리적 지지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 이러한 요소

를 모두 포함하고 있을 때 비로소 커뮤니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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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 주거환경에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요소는 단위주택 및 주거지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의 <표 5-1>과

같다.

<표 5- 1>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단위주택 및 주거지요소

단위

주택

편리성 ·주택밀도, 구조, 설비, 노후도, 성능

쾌적성 ·거주밀도, 채광, 차음, 방습

안전성 ·범죄, 화재, 지진등으로부터의 안전성

보건성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조건의 충족

단위

주거지

안전성 ·범죄, 화재, 지진등으로부터의 안전성

보건성,
건강성

·대기오염, 일조와 통풍의 확보, 쓰레기처리시설, 조용

한 환경 등

편리성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시설과의 접근성, 교통의 접근성

쾌적성

·더위와 추위, 악취, 습도, 소음등의 쾌적성, 녹지공간의

체계화, 용적률의 다양화로 공간의 다양성 추구, 공지

율, 단지밀도

공공성

·단지관리에 주민참여

·주동내에 공용공간시설(필로티등)
·오픈스페이스 확보

·지역커뮤니티 활성화할 수 있는 단지시설 등 공공 공

간확보

환경친화성

·주거단지에 생태개념의 도입

·접지성 회복, 기존자연환경의 보존, 친수환경조성, 녹

지공간확충, 비오톱(biotop)시스템(연못, 구릉등)
·그린네트워크의 형성

·생물이동통로의 확보

·수자원재활용, 대기오염방지 및 토양오염방지시설

·건축소재의 자연소재 활용

·쓰레기재활용, 생활쓰레기 퇴비활용시설등

·주거단지설계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의 도입

자료 : 김정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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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는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고, 이는 또한

각 가족원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진정한 자아발달에 공헌할 수 있을 때

주거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단지조성시 주거기능과 문화

기능을 접목하여 문화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개방적 평

면과 변화 있는 색채의 구성,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의 유도 등은 궁극적

으로 고차원적 주거문화 형성으로 연계된다. 개방공간은 주거의 내부공

간과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장소로 기능하여 대안적 주거문

화형성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2)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

장기적으로는 주거단지개발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개발개념(ESSD:

environm entally soun d and su stainable developm ent)이 정착되어야 한

다. 주거단지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은 구체적으로 자원절약적, 생태보전

적, 관리효율적인 개념을 포함한다. 자원절약적 개념은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만 생태보전적 주거단지는 중장기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목표이

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주택의 제조, 수송, 시공과정에서 환경보전적 기

법을 도입하고 주거단지내에 소생물권의 조성, 녹지공간 및 친수공간 등

을 도입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이 단순히 보다 나은 조경을 조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거공간의 형성과 기존의 생태계의 조화를 이루도록 되

어야 한다.

3)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을 토대로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간다.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구체적 절차는 다음의 <

그림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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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및

주거환경상태

조사

지자체별로 정기

적

판정 및 사업방식 결정

- 부분적 재개발

- 전면 재개발

- 보존

사업추진

객관적 불량주택

판정기준 필요

<그림 5- 1>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절차

2. 주택의 안정적 공급

1) 2000-2020년간 총 770만호의 주택을 공급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2020년의 주택보급률을 106%로 제고한다.

2000-2020년간 연평균 38.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GDP대비 주택투자

율은 2000년대 초에는 5% 내외, 장기적으로 3% 수준을 고수하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2010년까지 공급하도록 하고 2010년 이후에는 주택수

당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총주택재고중 공공임대주택비율을

2020년 10%수준으로 제고한다.

2) 저층, 중저밀도의 주택공급 확대

신축주택의 공동/ 단독주택 비율을 2004년까지는 8:2로 하고 2005-2009

년 7:3, 2010-2014년 6:4, 2015-2020년 5:5로 하향조정한다. 향후 신규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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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공동주택비율을 현재보다 50%까지 하향조정하여도 2020년 총재

고중 공동주택비율은 6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외국의 총주택

재고중 공동주택비율은 일본 40.3%( 93), 미국 33.4 %( 93), 영국 20%( 90),

독일 20%( 90)이다.38)

공동주택의 개발밀도(용적률기준)는 장기적으로 전국도시평균 200%수

준으로 하향 조정한다. 산지,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고 환경조건을 수

용하는 중저밀도의 다양한 주거단지를 개발한다.

3) 택지의 안정적 공급

택지공급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자본예산제의 도입을

통해 택지지구내 인프라의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다. 도시근교 녹

지 및 농지를 선별적,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중소주택업자들이 개발업자

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공공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재의

택지개발제도를 개선하여 민간에 의한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38) 일본의 연간 신규공급주택중 공동주택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 80년대 후반에는

62%수준으로 공동주택공급비율이 다소 높았으나 현재는 51-55%수준으로 낮아졌다 .
(단위: 천호, %)

단독 공동 계 단독비율 공동비율

88 634 1028 1662 38.1 61.9

89 645 1028 1673 38.6 61.4

90 622 1043 1665 37.4 62.6

91 568 775 1343 42.3 57.7

92 598 821 1419 42.1 57.9

93 676 834 1510 44.8 55.2

94 735 826 1561 47.1 52.9

95 729 784 1513 48.2 51.8

96 793 837 1630 48.7 51.3

97 598 744 1342 44.6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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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거유형의 다양화

장기적으로 주거유형 및 주거단지 다양화는 소재의 다양화나 물리적

형태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커뮤니티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

단지조성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코주택이나 코하우징 등이 그러

한 예가 될 수 있다. 코하우징은 주거단지안에 공동생활공간을 마련하여

개별가구의 독립적 생활과 더불어 부분적인 공동생활이 가능하도록 설

계된 단지이다.39) 에코주택은 생태보전적 주거단지로서 단지내 실개천이

나 인공산, 소생물권 등을 조성하여 기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설

된 주거단지이다.

<그림 5- 2> 코하우징단지 단지사례

39) 코하우징은 과거의 촌락과 같은 공동체상활을 현대화한 것으로서 덴마크에서

1970년대에 시작된 주택유형이다 . 현대적 생활양식에 적합하도록 근린의 개념을

재정의한 것으로 거주자의 자치권과 공동생활의 이익을 혼합한 주택형태이다 . 육

아와 식사준비 , 세탁 등에 공동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동의 공간이 확충되어

있다 . 코하우징에 입주하는 방식은 개인적 분양형태, 공동소유형태, 비영리조직

이 소유한 임대형태, 개인소유의 조합아파트 등이 있다 . 자금조달의 방법과 소유

권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공통점은 식사준비 , 육아 등의 기본적 가사가

공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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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 코하우징단지 설계도

<그림 5- 4> 에코주택 단지 설계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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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공급 확대

중장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인식이 투자의 대상에서 거주의 장소로 전

환되고 보급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소유가 한계에 이르면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특히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중산층용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임대업의

기업화를 유도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공급확대가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인

과 임차인간에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임대문화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임대방식이 현재의 전세중심에서 선진형 월세중심

으로 재편되도록 하고 임대사업의 운영, 관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

대주택관리전문회사를 설립하도록 한다.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문제도 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임대주

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성(tenure security)을 보장하고 임대주

택 주거단지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제고하여 임대주택도 자가소유주

택의 열등재가 아니라 대체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혼합단지개발을 유도하여 바람직한 임대문화가 형성, 정착되

도록 한다.

3.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1) 공동주택관리 전문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의 대규모수선비용

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 실시가 필요하다. 향후 고층아파트의 노후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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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충분한 대규모수선

비용을 사전에 적립하도록 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실시하도록 한다. 커뮤

니티 환경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을 공동주택의 대규모

수선공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는 단위주택

의 관리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의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되도록

한다.

2)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의 추진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은 커뮤니티 환경개선기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과거에는 단위주택의 물리적 개량을 위한 사업이 기존 커뮤니티를 해체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으나 앞으로는 기존 커뮤니티를 보존하면서 거주

자 중심으로 단지전체의 편익성과 쾌적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커뮤니티 및 지자체간 경쟁유도로 재정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 사업시 소형주택재고의 멸실을 고려하여 일정비

율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다.

4.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1) 주택수당제도의 도입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충분한 재고가 확보된 상황에서는 공공임

대주택공급보다 주택수당이 효율성이 높다. 공공임대주택은 일종의 가격

보조정책으로서 주택수당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40)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증가를 지출할 재화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어렵고, 공급량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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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고 1인당 GDP가 18,000달러가 되는

2010년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공급은 점차 축소하고 주택수당중심으로 정

책을 전환하도록 한다.

소득분위 5%이하의 최하위소득계층은 생계비보조가 더욱 필요하므로

사회보장차원에서의 정책이 필요하고 주택수당은 최하위 계층이 아닌

5-15%의 소득계층중 차가가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점차 그 이상

으로 확대하도록 한다.41)

5. 주거정책 인프라의 개선, 정비

1) 주택산업선진화

주택산업선진화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대기업중심의 대

량생산체제에서 중소업체중심의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이 필

요하며 이러한 생산체제에서는 대기업에 의한 규모의 경제의 실현보다

는 민간의 창의력과 아이디어의 개발이 중요하다.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

한 개발안에 대해서 택지공급우선권을 주어 경쟁을 유도하도록 한다. 미

지역이 한정되어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이 입주자의 선호 또는 필요(needs)에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주택수당은 대상계층에 대한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

나 일반적으로 공공임대주택공급에 비해 재원이 적게 소요되고 보다 많은 계층에 혜

택을 줄 수 있으며 대상계층의 주거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수혜자들이 가구특성

에 적합한 주택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서 효용증대효과가 크다 .
41) 최하위소득계층은 주택정책차원이 아닌 사회보장정책차원에서 생계비가 보조되어

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중에서도 이보다는 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 한편 주택수당정책의 대상가구는 이전의 공공임

대주택공급대상과 같이 하위 5-15%를 대상으로 한다 . 2010년 일반가구가 1740만

가구로 추정되므로 하위소득 5-15% 계층은 174만가구가 되고 이에 대해 자가율

60%를 적용하여 차가가구를 추정하면 69,600가구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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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사회는 부가가치의 창출에 있어서 지식과 정보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며 주택산업도 지식과 정보의 활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으

로 성장해갈 것이다.

설계 및 자재산업 규격화, 표준화, 고부가가치화는 단기적으로도 추진

해야 할 사항이지만 국내주택산업이 외국업체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는 국제적 표준화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

해서는 자재, 설계의 고부가가치화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앙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및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 강화

주거정책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

차 중요해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능력이 단기간에 갖춰지는 것이 아

니므로 단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분담이 필요하겠지만 점

차 지방정부의 정책실행능력과 전문성이 제고됨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

할은 전면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소외

계층의 주거복지향상과 주거환경개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주택부문에 충분한 금융/ 투자자금이 유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REITs 제도도입시 투자자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임대업에 투

자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다. 커뮤니티 주

거환경개선기금을 조성하여 지방정부의 프로그램을 심사하여 우수한 안

에 대해 재정지원을 하고, 이러한 재정지원을 통해 지방정부간 경쟁체제

가 확립되도록 유도한다. 이밖에 경제적 소외계층의 주거문제를 복지차

원에서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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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금융 및 주택관련 세제 개선

주택금융은 공공주택금융과 민간주택금융으로 이원화되어 성격을 달

리해야 한다. 공공주택금융은 소득분배적 기능을 더욱 제고하는 방향으

로 운용하고 민간주택금융은 시장기능을 제고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의 신용기능이 보완되어야 하고 자금조달과

자금운용의 불일치를 해결하여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결이 이루어져

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의 연결은 모기지제도를 통해 가능하겠지

만 모기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시장의 전반적 여건을 갖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해외로부터 충분한 자금유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이 정착되면 국민주택기금은 장기적으

로는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기금과 통합, 운영하도록 한다.

4) 주거복지지표의 지속적 보완

국민주거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주거복지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

하고 상향조정해가야 한다. 계획의 전반기에는 거처지표(예:밀도, 시설,

설비)를 강조하고 후반기로 갈수록 환경지표(예:녹지공간비율 등) 및 문

화지표 등을 강조한다. 환경지표에는 녹지공간비율, 옥외공간비율, 주거

조밀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환경지표수준제고를 위해서는 건축기준

및 단지설계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문화지표로는 단지내 문화공간의

확보유무가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간을 통해 주민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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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민단체 역할 증대 및 시민참여 강화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가 도시개조차원의 시민운동으로 정착되

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전문가, 공

무원 등 각계의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시민단체의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민운동참여에 대한 세제지원 등의 유인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시

민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주거와 관련한 시민운동은 관심을 이

끌어내기 좋은 부분이다. 아파트 관리문제, 동네가꾸기 및 보다 넓게는

도시개조차원까지 다양한 시민운동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을 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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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장단기 추진계획 비교 >

기 간 단 기 장 기

커뮤니티중심

의 주거문화

창달

복합커뮤니티 조성사업의 실시

친환경적 커뮤니티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법

제정

커뮤니티중심의 주거문화 정착

지속가능한 주거단지 개발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의 추진

주택의

안정적 공급

2000-2004년간 230만호 주택건설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

택지의 안정적 공급

물리적 형태, 소재에 있어 다양한

주택의 공급

임대주택공급 확대

2000-2020년간 770만호 주택공급

저층,중저밀도 주택공급 확대

자본예산제 도입을 통한 택지공급

에코주택, 코하우징 등 다양한 주

택공급

임대주택 지속적 공급 및 임대문

확 육성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공동주택관리 전문화

리모델링산업 육성

관리활동을 주거단지정비연계

커뮤니티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근거

법 마련

커뮤니티차원에서 공동주택관리

도모

커뮤니티 주거환경개선 프로그램

의 추진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소외계층의 범위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비영리단체에 의한 소외계층의 주

거지원

주택수당 제도의 도입

주거정책

인프라의

구축

주택산업선진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주택금융 및 세제 개선

국민주거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

주거복지지표의 개발과 최저주거기

준의 제정

시민단체역할증대및시민참여 강화

주택산업선진화, 다품종소량생산

방식, 설계 및 자재산업 표준화

지방정부의 주택정책기능강화

주택금융 및 세제개선 및 모기지

제도 정착

주거복지지표의 지속적 보완

시민운동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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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 제3차 국토계획과 제4차 국토계획의 비교 : 주 거 >

기 간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4차 국토종합계획

계획의

기조

질 좋고 다양한 주택을 안정된 가격

으로 대량공급
살기 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계획의

기본방향

대량생산

주택가격안정(투기억제)

계층간지역간주거소비형평성제고

택지의효율적, 입체적, 복합적이용

공공,민간 역할분담

커뮤니티 중심의 주거문화 형성

다양한 주택의 안정적 공급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 관리

소외계층의 주거정의 실현

주택산업 선진화 및 주거정책인프

라의 개선, 정비

총 주 택
건설호수 538만호 770만호

주택

투자율
6% (GNP대비) 5∼3% (GDP대비)

주택

보급률
72.1% → 92.8%1) 94% → 106%2)

택 지

공 급
1억 1,900만평 4억 2,000만평

특수

프로그램

소득계층별 지원 프로그램 구체화

근로자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공급

경제적, 사회적 소외계층 구분

하여 지원 프로그램 마련

공공임대
주택비율
(신규공급
주택 대비)

10%3) 10-12%

주 택 금

융

민간주택금융의 자율화

국민주택기금등공공주택금융강화

저당채권유동화 등을 통한 주택금

융과 자본시장의 연계, 선진화방안

모색

주: 1) 3차계획에서의 보급률은 보통가구, 소유단위재고기준 개념임

2) 4차계획에서는 보급률을 일반가구,거주단위재고기준으로 변화

3) 3차계획의 임대주택비율은 영구임대주택비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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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mprovement of Residential Community

Jeong Ho Kim, Hyeon-Sook Chun

In the 2 1st ce ntury, industria l structure will improve , a nd the middle

class will ta ke bigge r portion tha nks to incre ase of rea l income . The

increase of income a nd growing inte rests on qua lity of life , will ca ll for

highe r qua lity of hous ing e nvironme nt. And, the people 's pe rce ption

towa rds hous ing is no longe r staying a t the bas ic need a s the dwe lling

place , but is looking fo r the multiple nee ds , s uch as safety, comfo rt,

conve nie nce , as we ll as se nse of togethe rness , tradition, culture a nd

e nvironme nt.

Cons ide ring the cha nge a nd be ing pre pa red for the 2 1st ce ntury, "

Good Ne ighbo rhood to live in " is se lected as the ba s ic conce pt for the

new hous ing policy. And the s hort- te rm a nd long- te rm strategies a re

prese nted to prope rly re pre se nt this new conce pt fo r the new hous ing

deve lopme nt a nd/or re mode lling of a lready existing hous ing complex.

Whe n numbe rs of house s to be newly built a nd to be dis ma ntled

a re ta ke n into account, a bout 7.7 million of hous ing units s hould be

s upplied in the next 20 yea rs , a nd the hous ing s upply rate would re ach

at a bout 106 pe rce nt in the yea r of 2020. And following the tre nd of

va rious needs on hous ing, the future policy s hould be dive rs ified, mostly

focus ing on providing low- de ns ity hous ing e nvironme nt. Va rious fa cilities

need to be included in the s ite pla n, to ma ke the community- orie nte d

living culture , a nd va riety of choice s in s ize , type a nd de ns ity of hous ing



120

s hould be provided.

High sto ry a nd high de ns ity a pa rtme nt complex s hould be gradua lly

avoided exce pt downtown a rea . New des ign conce pt needs to be

introduce d that will e limina te unified a rra nge me nt of a pa rtme nt build ings ,

provide more comfo rta ble living s pace by expa nding gree n zone , a nd

ma ke ecology- conse rva tive a nd e nvironme nt- frie ndly community by adding

in- complex strea m, biotop, etc. Howeve r, in orde r to ma ke those

cha nges actua lly ha ppe n, the gove rnme nt policy s hould go first, a nd in

orde r to cha nge the policy, re gulations s hould be made in deta il.

Taking a ll these matte rs into account, the following suggestions a re

made for the future hous ing policy directions . Hous ing industry should be

adjusted to changes in input ma rkets , such as hous ing a rchitecture des ign

and mate ria ls , as well as in demand and must be active ly promoted.

Hous ing act to promote hous ing welfa re must be enacted, so that a ll

people enjoy the minimum hous ing sta nda rd. New hous ing indicators a re

must be introduced including ne ighborhood facilities , environment indicators as

well as hous ing itse lf indices such as hous ing s ize , numbe r of rooms . New

hous ing indicators a re practica lly used in the community deve lopment

projects .

Loca l gove rnments have to establish hous ing conse rvation progra m,

hous ing subs idy program and monitor the hous ing stock and the status of

low income households . Loca l- gove rnment should enhance the ir role in the

hous ing sector and close ly monitor behavior changes in the hous ing ma rket

and regula rly eva luate the pe rforma nce of the ir policy.

The exa mination of the deve lopment pla n should be strengthened and

to induce environment- friendly community and dive rs ification of the hous ing.

The hous ing subs idy progra m for the low income households should be

improved. The ta rget group of hous ing subs idy program should be enla rged

to include the old and the handicapped. For the low income households ,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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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the public hous ing must be increased up to 10 pe rcent and the

housing allowance program introduced in 2010. The role of non- profit- organizations

and citizen movement are important, so their positive pa rticipation must be

required.


